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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 1 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開 會式

本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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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公0년 3월 27일(월요일》11시 00분

_ 삐 6 ( 第 11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패식

(사회 :의사담당 유근영》

(U 시 公〇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유근영 U 1 시 02분 패식》

지금부터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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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 議  會 議  錄

___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H  3월 27일《월요일) 11시 02분

議 事 0 程  (제U 1 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

1- 제m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래 중개정 조례 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개정 조례 안

4. 충청북도교욱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 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5.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6 . 2001학년도 초 • 중■합운영학교설치조례안

7. 학교설립계픽안

8 .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러 재3•회 변경계력안

9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

10. 조래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  ̂ ^

1. 간부소개(부교육감 유선규》

2. 경과보고(의사과장 박영하》

3. 재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개정 조례 안(교육감 재출》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개정 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 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교육감 제출》



[제m 회-재 i 차 본회의 )

1 .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8 . 2001학년도 초 •중■합운영학교설치조래안(교육감 제출)

9. 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1〇.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m m  변경계픽안(교육감 재출》

11.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재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재출)

12. 조래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재의)

13. 예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재의)

(11 시 02분 개의》

⑩ 의장 조일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그간 해외연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저 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를 하고 나서 50여일 만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됩게 돼서 매우 반 

갑습니다.

그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 중순에 

12박 13일에 걸쳐서 우리 교육위원들의 해 

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먼 거리를 힘든 일정으로 여러 위 

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육위원 

연수에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교육감님과 

집행청 간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 

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률 옳기신 집행청 간 

부 공무왼들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

다.

(부교육감 발언대토 나옴》

1. 간부소개

(U 시 04분》

⑩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감님께서 특별휴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3필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으로 신유철 청 주수곡초둥학 

교장이 전직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인사 

하고 들어감》

교육정보화과장으로 채 수병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이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인 

사하고 들어감》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⑯ 의장 조일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경과보고



[제m 회-제i 차 본회의]

(11 시 05분)

⑩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⑩ 의사과장 박영하

의사과장 박영하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 

항입니다.

2000년 3월 18일 지방교육자치메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같은 날 충청북 

도교육위원회공고 제2000-3 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 결과입니 

다.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바 있 

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둥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가 2월 19일 

에 열린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 

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3월 10일 

충청북도 조례 제2558호로 공포 되었습니 

다.

금번 회 기 에는 충청 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 출된 충청 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일곱 건을 심의 • 의 

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3, 재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 시 08분)

⑩ 의장 조일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I항으로 제118회 

충청북도교육위진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의는 오들 

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조례심 

사소위원회와 에산 • 결산소위원희를 각각 

구성하여서 교육김■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 

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 조례 

안 둥 테 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의한 후, 역시 교육감 

으로부터 제출된 2001학년도 초• 중통합학 

교설치 계획안 둥 3건의 일반 안건과 함께 

본 회기 마지막날인 3월 31일 본희의롤 열 

어 심의 •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3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 하겠습니 다.

자세한 일정은 서면으로 나누어 드린 의 

사일 정 안을 참고하시 기 를 부탁드립 니 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 

건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 

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사일정안: 별첨1



[재m 회-재 i 차 본회의]

(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 

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 방 

별정직공무원의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 

_안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 

에관한조래중개정조례안

8 . 2001학년도 초 • 중 ■합운영학교 설 

치개획안

10. 학교설립계픽안

1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i회 

변경계획안

12.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 

세입 •세출 재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시 U  분)

⑩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 

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 

일정 저1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저H 항 충 

청 북도교육위 원 회 및 교육감소속지 방별 정 직 공 

무원의 임용둥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안, 의 

사일정 저市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 

치 •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둥 이상 

4건의 조례안가 의사일정 제6항 2001학년도 

초 •중  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학교설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저U회 변경계획 

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_ 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등 모두 여덟 개 안건을 동일 

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집행청의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실 것 
을 부탁 올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 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일환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 

는 성원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충청북도교육 

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 외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개정사유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 

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의 이념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툴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 공 

무원의 보건휴가는 생리기 뿐만 아니라 임 

신 검진까지 확대하였고, 생후 1년 미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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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한시간의 육 

아시간을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20 

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간의 휴가를 1희에 한하여 허가하던 것을 

재직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셋째, 퇴직 준비 휴가의 허가 범위를 정년 

퇴직 및 명에퇴직 공무원에서 조기 퇴직 공 

무원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넷째,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산입은 30일 이상의 휴가 

에서 경조사 류가의 경우도 포함하여 확대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조사별 휴가의 대상을 확대하 

였으며, 그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

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2

( S 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 

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 사유는 교육부령 인 지 방교육행정 기관 

의 기 구와정 원 기 준둥에 관한규정 시 행규칙 이 

지난 3월 2일 개정되어 각 시 • 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조정되고,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법 조 

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률 말씀드리 면 , 충 청 북도교육 감 

소속 지방공무원 수가 5명이 감축되어 총

정원 2,8期명을 2,期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둥에관한조례중 개 

정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유는 대통령 령인 별정 직공무원인사 

규정의 개정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요건이 조정되어 관련사 

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상계척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은 행정 

자치부 예규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 

준에 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고, 근무상 

한 연령은 5급 상당의 경우 별정직공무원인 

사규정 제6조에 의거 5년 임기제에서 55세 

정년을 적용하도록 이롤 정비하였으며, 둘 

째,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한 강제사항을 무 

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군입대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대한 조항을 다른 직종과 형 

평성에 맞게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소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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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별첨4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 북도립 릭"교운영 위 원회 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0년 2필 期일자로 초• 중 

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수 60 

명 미만의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위원 정 

수에 관한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둘째, 병설 및 퉁합학교 운영위 

원회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학 

교장의 재심의 요구진이 상위 법령에서 삭 

제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 참 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5

(끝에 실음)

다음은 2001학년도 초 •중  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 

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인적 물적자원의 통합 활용으로 소규모학교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해산시 

설립자에게 제산을 편:왼해 주는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한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학교법인 신덕학 

원에서 법인 해산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존폐 문제가 거론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대다수의 지 
역주민이 신덕중학교를 공립으로 전한하여 

덕산초와 통합운영학교를 설치해 달라는 요 

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초등학교 7학곱, 

중학교 3학급 규모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 에산은 충 12억 4,600만원의 에산을 

투입하여 덕산초등학교 부지에 교실을 중축 

하여 학생을 수용할 것이며, 교실중축이 완 

료될 때까지는 현 신덕중학교의 시설을 훨' 

용하여 2■ 년  3월 1일 개교에 차질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 참 조 2001학년도 초• 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 별첨6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택지개발지구내 주택 건축에 

따른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 일반계고등학교 

의 수용능력을 확충하며, 청주지역 과대학 

급을 해소하여 학교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상당구 

용암 2단지 택지개발지구내에 36학급 규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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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칭 명암초등학교를 2002년 9월 1일자 

로 개교하고, 훙덕구 하복대 택지개발지구 

2457번지에 가칭 복대고등학교를 남녀공학 

보통과 27학급 규모로 2003년 3월 1일자로 

개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초등학교 120억 2,480만 5천 

원, 고등학교 178억 7,361만 3천원으로 총 

298억 9,841만 8천원이 소요되어 교육부 교 

부금 및 자체 재원으토 충당하고자 하며, 

충분한 공사기 간 획■보를 통한 부실공사 방 

지 및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 및 초등학교 설계용역비 124 

억 1,031만 9천원은 2000년 제1회 추경에산 

에 계상하고, 시설비는 20이년 당초에산에 

반영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 

니다.

_ 참 조 학교설립계픽안: 별첨7

(끝매 실음》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 

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2 

년도에 개교 예정인 가칭 청주 명암초등학 

교의 학교부지 1만 2,509irf와 2003년도에 

개교에정인 가칭 복대고등학교의 학교부지 

1만 5,690nf를 때입하고자 하며, 7차 교육 

과정의 시행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청 

주고 외 7개교에 교실 및 부속시설 둥 

8,616nf, 충북고 외 3개교에 공작물 6종,

초• 중학교 통합운영을 위한 제천 덕산초등 

학교에 교실 및 부속시설 l ,311irf, 괴산 연 

풍초등학교의 다목적실 및 시청각실 916irf 

를 중* 개측하는 둥 총 박■교부지 2만 8,199 

»rf, 건물 1만 843irf, 공작물 6종을 취득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20C於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픽안: 별첨8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릭제 1회변경 계 

픽안 설명자료: 별첨9

(끝에 실음》

마•지막으토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똑별 

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금수입, 

전년도이월금 둥 중액된 세입을 재원으로 

저作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교육시설 확보,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 투자, 교육정보 

화사업 추진, 교단선진화 및 교직원 사기 
진작비 둥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 예산 

7,527억 4,336만 3천원 대비 7.8%인 587억 

9,778만 3천원이 증액된 8,115억 4,114만 6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산은 국가부담금 수입인 보통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둥 期억 9,159만 4 

천원, 도세전입금이 2,462만 3천원 중액되 

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37억 

6,968만 3천원. ’ 期년도 순세계잉여금 敗〇 

억 9,785만 8천원이 중액되었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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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에산은 시설비에 세입재원의 7於인 

45◎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활동에 필 

요한 지원경비로 74억 567만원, 교육행정비 

로 22억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산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제7 

차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교실 및 특별교실 

73.5실, 화장실 17실, 부대시설비 둥에 71 

억 6,969만원과 교육환경개선읊위한 교실 

중 • 개축 둥에 162억 2,990만원과 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착충옳 위한 시설비에 70억 

4,400만원, 2002학년도 개교에정인 가칭 청 

주 명암초등학교와 2003학년도 개교예정인 

가칭 북대고등학교의 토지매입비 121억

8,124만 4천원과 명암초등학교 설계용역비 

2억 2,907만 5천원울 계상하였으며，교육정 

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학교전산망 사업비토 

4억 9,690만원을 계상하여 2002학년도까지 

통 . 폐합 대상 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전 

산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과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중학교 다목 

적 칠판 구입비 7억 5,262만원과 실업계고 

둥학교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CAD실 

습실 확충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성장기 학생돌의 건강중진과" 올바른 식사습 

관을 형성하고자 중학교 급식시설비로 6억 

2,025만원읊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심신발 

달 도모와 학교체육 활성화를 기하고 전국 

소년체전 대비 훈련비와 장비구입 둥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발령에 따

-  12

른 공무원 이전비 5,600만원과 학교현장의 

교직왼 화장실이 부족하여 불편하였던 사항 

을 해소하고자 직원 화장실 확충에 21억 

4,562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공간을 조 

성하고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고자 12개 

중학교 교무실에 0A시스템 설치비로 4억 

5,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참 조 2000년도 충청북득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첨10

(을에 실음)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1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영서 

: 별책2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 

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추가 교부액 

과 ’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환경개선 및 수웅시설비, 신설학 

교 토지매입비 둥에 중점을 두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으로는 저17차 교육과정을 

위한 시설확보에 역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시 

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 

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거의 10여개에 이르는 안건들을 긴 시간 

동안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기획관리 

국장님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매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m 시 26분》

⑩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w 항 조빼심사소위원 

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예산 • 결 

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빼심사소위원회와 예 산 • 결산소위원의는 

각각 본인을 제의한 나머지 여섯 분 위원님 

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왼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저를 제외한 

여섯분 위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읊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 • 결산소 

위원회 구성의 건도 저를 제외한 여섯 분 

위원님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 

중 4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 

로, 또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로 

즉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왼회에서는 회부된 안건들에 대 

한 심사결과를 저1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똑 하겠 

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금회의 회의록 서명위원은 

송진하, 이기수 두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것으로 오놀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오늘 본회의가 들나고서부터는 29일까■지 

는 소위■린회 훨■동이 계속되겠으며, 3월 에 

일 하루는 의안관련 현장을 방문이 있겠습 

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를 부탁드려 마지 않 

습니다.

아울러서, 집행청의 각별하신 협조도 부 

탁을 올립니다.
본 회기 마지막날인 3질 31일의 제2차 본 

회의도 역시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A| 29g  tfSJ)

[제 1U 회-재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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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재m 회-재！•차 본회의 )

〇출석공무원 : 11영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러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 별첨1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2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3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 4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5

-  20아학년도 초 • 중 틈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 별첨6

-  학교설립계획안: 별첨7

-  2 _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픽 제1회 변경계획안: 별첨8

-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픽 제1회 변경계획안 사항별설명서: 별첨9

•> 2(X於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첨1〇

^  W 부 몇'% S  거 T  一!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1 

_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 세입 • 세출 제i 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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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 _  第 2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31일(금요일》 ：11시 00분

議 事 《제m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개정 조례 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개정 조례 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 예3한조례중개정조래안

5. 2001학년도 초 •중■합운영학교 설치개픽안

6. 학교설립계펙안

7. 2000년도 공유재산®리겨!픽 재i 회 변경계획안

8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_________

附議된 案件 ^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 래 중개정 조례 안 ( 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개정 조례 안(교육감 재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 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교육감 재출》

4.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 예관한조례중개정조래안(교육감 재출)

5 . 2001학년도 초 • 중풍■운영학교 설치계픽안(교육감 제출)

6. 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재출)

7. 2 _ 년 도  공유재산관리개픽 재1회 변경개픽안(교육감 제출)

8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_록별회계 세입 •세출 재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재출)

(11 시 00분 개의》 ⑩ 의장대리 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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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l l 회-재2차 본회의 )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장님이 사정이 

있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 

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 

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임시의 제2차 본회의를 개 

의합니다.

오늘은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을 들으신 바 있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둥 모두 8개 

안건중 4건의 개정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기타 안건과 함께 심의 •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 

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 

례중개정조래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별 

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 

에관한조래중개정조례안

(11AJ 0 2 ^ )

⑩ 의장대리 이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 

속지 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 조례 안과 의 사

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저13항 충

청 북도교육위 왼회 및교육감소속지 방별 정 직 공 

무원의 임용둥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 

치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둥 이상 4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상정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손만재위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 

옴》

⑩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손만재

조례 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손만재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충청북도교육 

감소속지 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 조례 안 둥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 리 겠습니 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4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 

출되었으며 3월 27일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부터 심 

사에 들어가 3차에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저U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4 

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보고서를 참고해 주 

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 충청 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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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인■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남녀평등 이넘에 부합한 경조사 특별 

휴가의 실시, 퇴직준비 휴가대상 공무원의 

확대 둥을 주요골자로 하여 기존의 조례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 

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 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 정 

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행정 

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둥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의 개정에 따라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5명 감축하고 근거조항인 지방교육자 

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정하게 작성되 

어 원안대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및교육감소속 

지 방별정 직공무편의 임용둥에관한조례중 개 

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 

원 인사규정의 개정에 따라 비상대비 업무 

담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한연령 

및 임용관련 사항 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어 원 

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 •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생수 60명 미만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의 

삭제,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정 

수 산정기준 마련, 학교장의 제심의 요구편 

삭제 둥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 
정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어 원안 

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 심사과 

정에서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재m 회-재2차 본회의]

** 참 조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11

(끝에 실음》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 속에도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소위 

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테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률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들아 

감》

⑩ 의장대리 이기수 

손만재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율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 

팔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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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상정 안건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먼저, 제1 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 

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 북도교육감소속지 방 

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 

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편 있음》

이외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검'소속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충청 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 

감소속지 방별 정 직 공무원 의 임 용둥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1U 회-제2차 본회의]

없습니다.” 하는 위왼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 

육감소속지 방별 정 직 공무원 의 임 용둥에 관한조 

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H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r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충청 북도립 학교운영위 원 

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학년도 초 • 중통합운영학교 설 

치 계획안
(11 시

⑩ 의장대리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학년도 초 * 

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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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 

실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r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학년도 초 • 중통합 

운영학교 설치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6. 학교설립계획안

(11 시 13분)

⑩ 의장대리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학교설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 

실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설립계획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 2000년 공유재산관리겨!팩 재1회 변 

경계획안

(11A| 14M )

⑩ 의장대리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_년 도  공유재 

산관리계획 저U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 

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 

실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른 건에 _ 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_ 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8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

세입 •세출 재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A| 15분》

⑩ 의장대리 이기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저11회추 

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는 예산• 결산소위원 

회토부터 심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장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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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⑩ 에 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에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 

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2000년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외계 세입 * 세출 제I회추가 

경정에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

던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에 

산안은 지난 3월 18일 교육감으토부터 제출 

되어 3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부된 날 

토부터 3일간 3차에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 

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 

고하시기 바라며,_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외 위원 일동은 본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세출예 

산 편성의 합목적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면밀한 심사롤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527억 4,336만원보다 587억 9,778만원이 

중액된 8,115억 4,0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法가 중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 
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둥 국가부담수입 28 

억 9,159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 

담수입 2,462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

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558억 8,156만원으 

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재원별로 살피보면, 

전년도 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95.1 있로 재 

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산은 학교교육에 514억 815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2억 1,923만원, 급여, 

복지에 39억 4,032만원을, 그리고 교육행정 

에 32억 2,604만원, 기타 경비로 40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원의 대부분을 학교교육에 

투자하여 87.4렇를 점유하고 있고, 교육행정 

에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에산편성 내역은 나둬 

드린 보고서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어서 본 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총 삭감액은 4억 2,450만원으로 공고 및 

상고 18개교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능력향 

상을 위한 캐쉬서버 확충비토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고 ?개교률 제의한 공고 11 

개분 6,050만원은 보다 시급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동 재원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어 감액하였으며, 고등학교 14개교에 쓰 

래기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볼 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 

니다.
다음은 본 추경에산안읊 심사한 종합의견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산안은 국고지원금과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교육정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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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그리고 저17차 교 
육과정 대비 교육시설 확보와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확보, 교원 사기진작 방안 모색 

을 기본방향으로 전반적으토 적정히 편성되 

었으나 향후 에산편성 시에는 사교육비 절 

감차원에서 각급학교에 어학관련 실습기자 

재의 확충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 

면 합니다.

또한. 소수 학교에 많은 에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고지왼사업 중에는 도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사업추진 
의 성과가 미미하고 학교간 균형 발전에도 

다소 부적합하다고 탄단되는 사업이 있으므 

로 중앙에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둥 노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의견에 따라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 

였는데,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삭감이유
와 내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서에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 

씀드린 20W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수정안울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 

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 

고서: 별첨12

(끝에 실음》

풀으로 그 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 

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 

해 주신 집행청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서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 

아감》

⑩ 의장대리 이기수 

김광수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안에 대하여는 집 

행청 관계관께서, 수정안에 대하여는 김광 

수위원장님께서 하여 주시기툴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른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른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과' 교육감 제출 원안에 대 
하여 각각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명》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찬성을 하였으며, 반 

대하시는 위원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은 본 

인을 포함하여 6명,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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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 • 세출 각각 M 15 

억 4,114만 6천원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획된 안건들은 바로 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해당 안 

건들이 4월 18일부터 열리는 차기 도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룩 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여 주실 것을

[재111회-재2차 본회의]

부탁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율 다녀오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 

울러, 제111회 충청복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U 1A| 26©  폐회)

〇 출석위원 : 6영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〇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 공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 정호선,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총무과장 이기수,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11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세입 • 세출 제i 회추가경정예산안: 별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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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중정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4.

의 장 

위 원 

위 원

조 일 환 i 부 느

의사국장 쇼j  §  ?





《별첨  1》

第111回忠消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2003.3.27.-3.3U  5 BW)

0 時 附 議 案 件 備 考

2000 .3.27. (月 》

10:30 〇 敎育委員 儀議會 : 敎育委員室

11:00 〇 開會式

[第 1次 本會議 開議1

1. 第n i 回 忠消北道效育委眞會(臨時密》會期決定의 件 
• 會期 : 2000 . 3 . 27.- 3 . 31, (5S 問)

2. 忠消北道效育監所屬地方公務興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提案說明》
3. 忠消北道效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I 條例菜《提案說明》
4. 忠消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別定戰公務員의任用等예 

관한條例中改正_案(提案說明)
5. 忠消北遊立學없!普委員會設置 • 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
6. 20이學年度 初 • 中統合通營學校 設置計劃案《德ISW

7. 學校設立計，]菜(提案說明)
8 . 2000年度 公有財産管3理計劃 第1回 變更計_B했提案說明}
9 . 2000年度 忠消北道沒[育資特別會計 歲入 * 歲出 第1回 進加更正

豫算案(提案說明)
10. 條例審査小委員會 橫成의 件
11. 豫算 • 決算小委員會 _ 의 件

[第 1次 本會議 散 會 1

□  小 委 ■출  명 ■  : -  ■ ■ 小 委 員 會  

-  豫算 • 決算小委員會

3. 28. (火 》 〇 小委員會 活動 : -  條例審査小委員會 本會議 休會

J

3. 29. (水 )

-  豫算 • 決算小委 S  會

23



0 時 附 議 案 件 ■  %

3. 30. (木》 □ 議案관련 現場 誌問 :

-2於1學年度 初. 中統合運營 對象學校 등

本會議 休會

3. 3 1 .《金》

11:00 [第2次 本會議 開議】

1. 忠消北送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_ 中改正條例案
2. 忠消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8 條例中改正條例案
3. 忠消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 

관한條例中改正_案
4. 忠消北逆立學校運營委員會設» •溫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20이學年度 初 • 中統含運營學校 設置計劃案
6. 學校設立計_ 菜
7. 2000年度 公有財産_ 計劃 第1回 變更計_J案
8. 2000年度 忠消北ᄈ育費特別會計 歲入 * 歲出 第1回 進加I I  

嫌算 系

1第2次 本會議 散會】

혔 閉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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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의안빈호 제 / / / - / 호

의 결 
년 월 일

■  3. .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개정 조례 안

제 줄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3 . /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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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년월일: 2000. 네 

제 술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 례 중개정 조례 안

의안
번호 / / /

□  개정이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능의 이

념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점을 개선 • 보완한 국가공무원복
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寒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 통하여 60일의 출 
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안 제22조제2항)

〇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 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올 위 하여 매월 1 일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안 제22조제3항)

〇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올 수 있다. (안 제22조제4항)

〇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 1회에 한 
하여” 률 ‘‘재직 기간 중에” 로 기간 확대 (안 제22조제7항)

〇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에서 “ 정년퇴 
직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공무원” 으로 확대 (안 제22조제8항)

〇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였으나, 경 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포함 함. (안 제然조)

〇 경조사별 휴가대상 확대 (별표 2)

□  게정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동령령 제iG6 i o x  m r z 7)

□  개 정 조 례 안 : 블임

□  참고사항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卷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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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청 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 조례 안

충청 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 연가일수에서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한다.

제21조제6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 

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然조제2항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생리기마다 i 일”올 “생리기와 임 

신한 경우 검진올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저M항 내지 저18항을 각각 제5 

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저H 항을 다옴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 

를 허가하여야 한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올 얻올 

수 있다.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n 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하고, 동조 제8 

항《종전의 저17항》중 “명예퇴직”을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으로 한다.

제2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9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디-.
— O T —_ 스 I 一



[별 표 2]

경 조 사 별  휴 가  일 수 표 ( 제 然 조 제 1 항  관 련 )

구 분
I

대 상 j 일 수

결 혼

본 인 . | 7
j

자 녀 i i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i i
?

! .
I 본인 및 배우자 : 5

회 갑 | ;
| 본인 및 매우자의 직계존속 I i

출 산
,

! !
배우자 I 1 !

1 '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i 7
!
1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 • 조부모 • 외중조부모 • 외조부모 |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i 3
t ，;

(
• 탈 상
1
I

j i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
i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조부모 - 외-준조부모，의조다도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애-?-사 1

셨 비 고 : 휴가표 실시한에 있어서 원격지인 경우에는 가내 왔요산 캉식'소요인수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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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19조{연가임수에서의 ^ H -i ) o r *(H) (생 략) 제19조(연가임수에서의 공제) 打) ᅲ 沒) ( 혀
행과 같음 )

제21조(공가) ( 생 략 》 제21조(공가) ( 현행과 같음 )
1. ᅭ 5. ( 생 략 》 1. "" 5. ( 현행과 같음 )
6. 공무워 권사린 학교교직워 의 료보험 범 시 6. 국민 의료보힘 법시 해령 제20조 • • • •

행련 체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을 할 때

|제然조(특별휴가》① 《 생 략 》 제然조(꺅별휴가》必 (현행과 같음 )
後 입스1 # 의 여자공무워온 그 츰산의 저 (2) 임 니중의 여자공무워에 대하여는 그

1 후其 통하여 期임 이내의 츰스V휴가름 얻 출산의 위후*!！• 통하여 60일의 춤산휴가

j 基 -土 ■ 롤 허가 하여야 한다.
! CD 여자공무워은 매 생리기마다 1임의 여 <S) ♦ * * * • 생리기와 입시하 점우 검

성보건휴가간 얻읍 수 있다. 지옵 휘하여 매워 1 입 * * • .
( 신 성 )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i f  가지 여자 공

1
1

무워 은 i 임 1시 가의 육아 시 간유 얻 옴 수
인다.

! ®  -  (5) Q  ~ 保) ( 考HI 好) ᅮ 痛호와 같음 )
； 逆 교육감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 7 )  * * * ................... * ...................... *
1 대하여 1회에 하하여 10입가의 장기재직 # * •지러 기가 중에 • ，• • • • . *

! 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 * • • * • * " * * * * * * # * * #
| 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 * * * * * • * • • 9 * * * * * • * *
| 한다. 、 * * • ,
| 逆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 흡̂̂ * * » * » * » » * * * » * * « * •

! 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음 함 공무원은 • * * 명예피직 또는 조기퇴직 - • • •
!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 » » « » » » » * » • « * » » * * * *
| 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 * * ， • * • • * * * * * ， * * * *

| 있다. • * * ,

； ■ ( 생 략 ) ■  ( 현행 제⑧호와 같음 )
|제23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휴가기간중의 제23조(휴가기간중의 휴가일수) • • • • -
|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 • ' • * »

! 다. 다반. 휴가?j 수가 30임이상 계속되는 • . 다마. 휴가임 수가 30임이 상 계속되
1 경우에는 그 이 하 지 아니 하 다. 1 는 것우와 저122조제1함의 규정에 의한
! j 경조사 휴가의 징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를 하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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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 정 조례 안

제출년월일 : 2000. 3. /<P.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둥에관한■규정시 행규칙 내용중 시• 도교육성 지방 공 

무원 총정원의 조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법 조항이 개정됨 

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O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1 ‘2，潔8명에서 5 명을 감축하여 2 ,8^명으로 fh 

(안 제2조)

□  개정근거

〇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법률 제6216호，m i .淡 개정)

O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둥에관한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7改호, ’00.3.2 개정》

□  개정 조례안 : 붙임

□  참 고 사 항

〇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〇 관계법령 : 붙임

의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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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2,828명”을 “2,823명”으로 하고，동조 세2호중 “2,815명”올 “2,810명”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입》 이 조례는 공포한 납부터 시행한디•.

② (다른 조례의 개정》 I.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정-?！•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중 다 

읍과 같이 개정한다.
제i 조중 “ 법 제24조” 표 “ 법 제19조”로 한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 • 답변 f 수있는관계공-1f 원의법위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 콥 “ 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저13호중 “ 법 제43조”寒 •‘법 제36조”로 하고, 동조 제4호중 “ 법 제41조”률 “법 제34 
조”로 한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둥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저122조”를 ‘‘법 저117조”로 한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법 제24조” 롤' “ 법 제19조”로 한다.

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로 하고，제8조, 제11조，제14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3조중 "법 제41조"를 "법 제:M조"로 한다,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U조，별지1호서식중 '‘법 저松4조”를 “ 법 제19조”로 한다.

1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5조” ■： “법 제20조”로 하고，동조 제3호중 “ 법 제43조”를 “법 제36 
조”로 하다w***，1-， 셰，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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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 “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 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 법 저賊조” 를 “ 법 제였)조”로 하고, 동조 저13호중 “ 법 제43호”를 “ 법 제36 

조”로 한다.



신 • 구 조 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 

한법률 제後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 

와정원기준둥에관한규정 제13조， 제17조 

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 

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i 조(목적〉 .................  지방교육자치에과

1향다*딱̂ __저!크̂도■크느 «*****»»******»••«***••**•*#**,»»*».

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성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ZB28명으로 그 내

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정원의 총수》 ................................
Q

1 .  《생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 

청 소속가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1. (현행과 같음)

2,815 명 2J■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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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법률 제6216호

지 방 교 육 » 幻 예 관 班 법 ■ 거 정 ■ ■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의사국의 설치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올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필요한 직원윤 둔다.

歎저U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적에서 “의사직원”이라 한 

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용한다.

제19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제21조, 제32조，제32조의2, 제34조의2, 

제器조의2, 제36조，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제46조 내지 제49조，제53조, 제59조 

내지 제敬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 • “의회” 또는 

“본희의”는 “교육위원회”로, 44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시 •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위원회”는 “소위원회”로，“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 

로 본다.

제20조《교육감) ①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 • 도에 교육감 

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 • 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 

당해 시 • 도를 대표한다.

제33조(보조기관》 ①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6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 • 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교육감이 사고가 있올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 

령 또는 당해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공무원의 배치》 ①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쑈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 • 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 

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透)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 

항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 하여 국가공무원올 둘 수 있다.

제36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 •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 

기 위하여 I개 또는 2개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를 관합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 

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올 둔다.

效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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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_ 지방별정 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_ 중개정조례 안

제출년월일 : 2000. 3. / / .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n  개 정 사 유

대통령령 인 별정직 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으로 비상대비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올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〇 비상계피업무담당 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윤 명斗히 규정f l(안 
제4조세3항 및 안 제8조제 i 항》

0 • 정신상의 장애로 6웃101상 근무롭 담당하지 못합만한 지장이 있-多 띠I 직권면직
시킬 수 있던 조항을 중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휴가기간 이상 직무 

쫑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올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조항 강화 
(안 제10조제1호》

〇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무죄 주정의 원직올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11조》
0 군입대에 의한 휴직기간올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안 제11조의2)
0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안 제11조의3)

- 휴직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군입대 휴직 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

□  관 련 법 규

O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총무처 예규 제3務호》

O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저U5然6호)
O 지방별정 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교육부 학총 12KXK形4》

□  조 례 안  : 별첨

-  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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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〇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〇 관계법령 : 별첨

〇 지방별정 직공무원의 임용둥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 별첨



충청북H 육■및교육감소속■정직공̂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비상계획업무담당 번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 

준에 의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은 국가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 상 

당 계급별 연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호끊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5?•원복무조례에 규정왼 휴가기?!:이 
상 직무틀 감당하지 못t 만한 지장이 있윤 때 

제11조 본문을 다옴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년정식공무원이 다-S-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윤 명하여야 하고, 다용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i l 조의2 및 제11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저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 

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혔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 
기간으로 본다.

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5급상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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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 조 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저k 조(임용자격》 ①ᅳ②(생략}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

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교육감이 별

도로 정할 수 있다._

(단서 신설)

제4조(임용자격》 ①ᅳ②(현행과 같음)

다만. 비상계획 업무담당 병정직곳무워의

임용자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병도로 정

저恨조(근무상한연령》 ①변정직공무원의 근

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

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단서 신望}

하 기주에 의하다.

제8조(근무상한연 령》 ①……………………

다반. 비섯•계획업무담당 변정직공무워욘

怒•(생략》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성정직공무

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1체 • 것시상의 장예토 ■ 이 상  직무

국가여집 식공무위이사규정에서 정 하 입바

직 상당 계급며 연령으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 ............................ ....

운

1. 신체• 경스1상의 장애로 충청북도교욕

#  수해하지 못함마하 지장이 인음 때 ! 감소속지방공무워복무조례에 규정 뒤

2.-3.( 생략)

제11조(휴직》 임용귀자는 병정직공무워이

1
I 휴가기가이상 직무# 감당하지 못함마

； S L £■으L 있基_땐

! 2.-3.(현행과 같음)

! 제11조(휴적》 임용귀자는 별정직공무워이

다욕 각호의 1에 해당함 때에는 휴직음 :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

명하여야 하다 ! 하여야 하고. 다음 저12호에 해당한 때에

1. ᅳ 2.( 생략》

< 신 섬〉

는 휴직음 명함 수 있다.

! 1.ᅳ2.(현행과 같음)

! 제11조의2(휴직기가》 제11조제1호의 규정

: 에 의하 휴직기가은 복무기가이 종료되

때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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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신 성〉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휴직중이 병경

직공무워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像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D 임이내에 임용귀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이: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옴 명하여야 하다

I 後)저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寒 한

I 때에는 당여복직되며. 4 직임 저임까지는

휴직기가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총무처 예규 저1326호，’97.12했 》

2. 비상계획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가. 적용대상

이 예규는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1급 내지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이하 “ 비상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나. 임용자격

1) 임용제청권자는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군에서 전역한지 I년미만인 
전투병과 출신장교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자질이 탁 
원하거나 기타 업무의 특수성 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역한 후 I년이 
경과후 전투병과 출신장교와 기타병과 출신장교 및 비상입무담당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일반식공무원도 총무처장관의 협의-:！• 거서 업용세청致 수 있다.

2) 군 경력자의 비상업무담당공무원 임용시 임용예정상당계급1,t 군경력기준은 “ 공무원 

임용및시헌시행규칙”《총리령》년표5 “ 4 년채용예정 재급년 정력기준” 읍 준용한다.
다. 근속년수

4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은 당해 상당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 
로부터 5년올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 
위내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제청권자는 근속년수 연장의 필요 
성, 인사기록카드 사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의 근속년수 연장 심의결과통보서(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근속년수 5년에 도달하기 1월 이전에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 

쳐야 한다.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제15956호, ’98.12.31)

저B 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

[별표]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 연령표

i、 、 、 、、、

직무분야 ' 구분 I
、、、、 I

일반직상당계급 근무상한연령

비 상 계 획 I 5급상당이하 55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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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 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 표준안

[교육부 학총 12100-784C98. 9. 22)1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恨조저13항 및 제4항올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O G 광역시(특별시 • 도 • 시 • 군 • 자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윤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i정직 공무원이 다음 제 I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식'S*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 
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名- 명함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세U 조의3윤 각각 다-S-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은 복무기간이 著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면된 때에는 30일이 

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 

간으로 본다1—• "-1 i一 ) «

복L ^

ox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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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북 도 립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설 치  • 운 영 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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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일자 : 2000. 3. / 在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〇 개 정 사 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
치 • 운영에관한조례에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

〇 주 요 골 자
〇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도 조례중 학생수 於명 미만인 

학i 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 
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올 명시(안 제2조제1항,제4항)

O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법 및 시행령 조항 수정 
(안 제9조제1항및제2항》

O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초 • 중등교 
육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항 삭제(안 제21조제3항)

O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안 제2항,제3항)

O  개정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저132조，동법시행령 제58조

□  조 례 안 : 덧붙임

O  참 고 사 항

O  신 •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〇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의안 t
번호 , , ,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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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북 도 립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설 치  • 운 영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울 삭제한다.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통합 또는 병설학교의 전체학생수를 기준으로 영 제58조저！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한다.

제9조제1항중 “ 법  제32조제10호” 콩 “ 법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법 제32조제1호내 
지 제9호” 물 U\H 제32조제1항제1호내지 제11호” 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법 제32조제9 
호” 룰 “ 법 제32조지I HI•제11호” 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i f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 

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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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조표

현 행 게 정 안

제2조(우영위워회의 섬치 특례) (I) 영 제58제4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B병성학교 밀
항에서 규정하 학생수가 60명미만이 학교에 통합우영학교의 우영위워회는 要한하여 冬명
두는 우영위워회의 위워의 정수는 5이이상 한다. 이 경우 위워의 정수는 통합 또는 병성

K) 이이내의 범위에서 당해학교의 규정으로 학교의 저체학생수롭 기준으로 영 저ᅵ閉조제1
점하고 위워의 구성 비옴은 영 제58조제2함 함의 규정에 의해 산정하다
내지 저13항의 규정음 주용하다.

②-ᅳ③(생략)

好)병성학교 밀 要한우영학교의 우영위워회는

②ᅳ③ (현행과 같음)

好)(삭제)
통합#여.. 운영. 한다.

재9조(심의사항) (T)우영위워회는 법 제32조제 제9조(십의사항) (I) ............... 번  제32조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번 제32조제1호 내지 제12호 ...................• • ，• 범 제32조제1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이의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올 심의한다.
1. ᅳ5.( 생략》
像법 제32조재9호의 학교우영에 대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 
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항제i 호 내지 제11호 * • - * .....................

i .~5.(현행과 같음)
©법 제32조 ᄌ,1.1 항제 n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교육청의 지원 . 지도》① -② (생 략 》

後)교육감 밀 교유장은 우영위워회의 경 정

제21조(교육청의 지원 • 지도》d h "②(현행과 
같음》
激 (삭

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뒤 때에는
학교장에게 제심의# 요구하도록 지시하여
시정음 요구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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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n 초 - 중둥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올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 
는 다양한 교육올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 • 공립 및 사립의 초등 
학 교 •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 성 • 운영하여야 한다.

0 국 •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국 •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둥울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①국 •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L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 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저11호 • 저1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 •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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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S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 
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資)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D 초 • 중둥교육법 시 행 령

제58조 (국 • 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 
하 w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 •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 
潔조까지 *국 • 공립학교"라 한다HI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둥올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w위원회 규정w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L 학생수가 었30명 미만인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엾〕0명 이상 I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학교 : 13인이상 15인 이내

②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L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100 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100분 

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현(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歎조의 규정에 의한 국 - 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인 운영위 
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저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 
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W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했 내지 ■분 의  50

52



제59조(위원의 선출 둥》①국 •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둥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 
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 
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 
명투표로 선출한다.

透)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올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 
명투표로 선출한다. ’

재期조(운영위원회의 심의둥》① 국 •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 
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 -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이유 
가 없는 때에는 법 제冗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 • 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 
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제61조(시정명령》관할청은 국 • 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저11항 및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於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제62조(조례 둥에의 위임》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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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학년도 초 • 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

제출년월일 : 2000. 3. ，身 

제 줄 자 : 숨청북도교육감

□  설치목적

O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〇 교육과정 운영의 효윷■성과 교육의 질  제고

〇 인적 • 물적자원의 著t  확용으로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

□  기 본 방 향  및 근거

O 현행 학제 유지( 6 - 3  *3 *4)
〇 통합운영 대상학교를 각각 설치함 
0  초 • 중등교육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  설치계획

O 개교예정일 : 2001년 3월 1일 

O 대상학교 : 제천 덕산초등학교 + 신덕중학교

학교명 ; 설립년월일i
20〇〇 2001 2000 : 교 지 ; 수용 비 고

학급 하 새 一! 6 학급! 학생 교직원수: (m:) ; 시설

xH 사 국 1~~1 X̂m •"上— 21. 9. 3 | 7 163 7 | 169 ! 19 ! 15,3後 16 ； 1972 개축

시 더 주 ； \i -n 〇 i 67. 2. 9 1 3 113 3 I 97 I 14 ' 57,620 17.5 1986 개축

O 통합운영학교 명칭(가칭》： 덕산초등학교, 신덕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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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설치 추진일정
-  학교부지매입 : 해 당 없 음
-  시 설 공 사 : 2000. 5 ~ 淡01. 3 (설계용역 기간 포함》
-  설 치 예 정 일 : 別01. 3. 1 명칭 및 위치 변경후 초 • 중통합운영

□  설치계획 및 소 요 예 산

O 통합운영에 따른 부족시설 확충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2억 4천 6백만원
-  시설규모 : 10학급(초 7학급, 중 3학급》
-  시설계획 : 덕산초 후관에 중축

(금액단위 : 백만원》

일반교성; 급식소S ........이나

화장실 | 창 고 1 숙직실 | 교실난방 건축쳤거비!승압;시 설
계신수 i 금액 심수| 금액 성수금액1실수 i 금액| 실수!금엑|심수|금액 i 성수 i 금액卜 h i ; 부대비

1 644 (2) ! _
1.5 1120

1 1 I ! j 1 , ： ,
2 1163 1 | 17 ! 1 ! 29 j 26 129| 2 ! 4 ! 82 1 58

! i I ! i i ! ! !
L246

졌 ( Kr 계단신로 본수에 미포함
O 통합운영학교 교실현황

학교명 보농 
교실

특별
교실

| '특*
! 활동설 관리실 보 건; 〇，녜위생실 卜 지 닌 계단실 급식소 i

I
계

덕산초 10 6 ； 3 3
1

0.5 1 2| (65)
!

(3.5》 ! 24.5

□  교원배치

〇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경임 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운영학교에 교장, 교감 각 1인 배치

〇 교사는 소지자격증에 따라 통합운영학교에 수업을 경임

□  교육과 정  운영 등

〇 예 • 체능교과 및 특별활동의 경우 학교급별 구분없이 통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함 
〇 사무관리 및 회계관리름 일원화하여 일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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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용계획

〇 통학구역조정 : 해 당 없 음
〇 학급편성 : 통합운영학교의 교원배치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 별도로 학급편성 

지표 적용
〇 수업대책 : 통합운영학교(현, 덕산초등학교》교실 증축공사 완공시까지 현 학교 

(신덕중학교》에서 수업

□  참 고 사 항

0 “ 가칭” 덕산초등학교, 신덕중학교 통합운영학교 건-玄배치도 1부.
〇 근거법령

~ 근거법령 t i l  서 낸도

58



덕산초등학교 시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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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등학교 통합운영 근거 법령

□  조 • 중등교육법 제30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97.12.13. 제정

〇 효율적인 학 교 운 영 을  위하여 초 등 학 교  및 중 학 교 ，중 학 교  및 고 등 학 교  또는 초등 

학교 • 중 학 교  및 고 둥 학 교 의  시설 • 설비 및 교원 둥을 통합하여 운영 

0  시설 * 설 비 기 준  및 교 원 배 치 기 준  둥에 관하여 필 요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함

Q  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9B. 2.24. 제정

〇 학교유 통 합 하 여  운 영 하 고 자  f  때 에 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 학 거 리  및 당해 

f t 운영 대 상 학 교 가  소 재 하 는  지 역 주 민 의  의 사  % 교 육 여 건 윤  고 려 하 여 야  함. 

0  통합운영학교의 시설 • 설비기준에 관하여 필 요 한  사 항 은  따로 대 통 령 령 으 로  정함. 

C 통 합 운 영 학 교 에 는  통합운영 되는 학교에 각 각  적용되는 교직원 배치기준에 의한 

교 직 원 을  배 치 하 되 ,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 는  범위안에서 교 직 원 을  겸임 .

0  교육과정의 운 영 ，사무관리 기타 통 합 운 영 학 교 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 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 한 다 .



《별 첨 7 》

의안변호 제 / / ^ 一 /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3. .

《제 회 》

학 교 설 립 계 획 (안)

제 줄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줄년월일 2000. 3.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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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설 립  계획(안 )

제출년월일 : 我)〇〇. a  상.

제 줄 자 : 중청북도교육감

1. 초등학교

□  설립목적

〇 백지개반지구내 수백？!즉에 따은 유입 학생 수용

□  설립계획

0  신성학교 현황

학교 급 번 교육청
학 교 명 
( 가 칭 》

위 치 규모
개교예정 
년 월 일

청주 명 암 초 등 학 교
중 청 북 도  정주시 상당구 
용 암 (2 》택 지 개 발 지 구 내

36학급 !

\

2002, 9. L

〇 학생수용계획

학교명 i 수용계획 ; 소 요 교 실 수  j 山

(가 칭 》 | 학 급 수 | 학 생수 i 급당평균| 교 과 실  | 관 리실 : 기타
I 이 고

계 |
S f j 요 ; :

명암초 i 36 5 h im  : 31.1 ; 41 6.1 1 16.7
； i : ： :

!
63.8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학교급별 교육청
학교명 부 지 시설비

계
(가 칭 》 ■ 면적 (ml 금 액 예정 액

초 정수 명암초 12,509 3,907,044 8,117,761
|

! \2D24m
\

의 안 
번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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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재원 확보계획 : 교부금 및 자체재원으로 충당

0  설계용역비 및 부지매입비 : 2000.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0  시 설 비 : 었X)L 본예산에 반영

2. 고등학교

□  설립목적

〇 일반계고등학교 수용능력 확충 
〇 청주지역 고등학교의 과대학급 해소 
0  택지개발로 중가하는 흥덕구 중학교 졸업생 수용

□  설 립 계 획  

0  신설학교 현황

학교급 1 위 치 라  1 학•과명 |

고 1 복대고등학교
1

i i y i i  없  흥덕구卜학급 卜 통 시 ■ 요 1

〇 학생수용계 획

야 벼  [ 수용계획 소 요 iE 설 수 |

(7HJ) ! ，•년f  
! 학급수

완 성 
학급수

j i 1 1 비 고
교과실 j 관리실 | 기 타 | 계 |

복대고 9 27
1 { I

$ .5  | 7.5 22 1 ©  |남여 공학
! I ; !

□  소 요 에 산 (단위 : 천원》

1 학교명 
451^  1 (가칭》

부 지 시설비 겨1
면적 (비 금 액 예 정 액

고 ; 복대고 15,690.3 8,274, 9,599,413 r

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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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계원 확보계획 : 교부금 및 자체제원으로 충당

O 부지매입비 : 2000.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〇 시 설 비 : 2001. 본예산에 반영

3. 참고사항 : 붙임

〇 신설학교 위치도 
〇 근거법령 발췌서

的



용 암  2 지 구  학 교 용 지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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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대지구 학교용지 위치도

6 6



근거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등의 설립》

①  국 가  및 지 방 자 치 단 체 는  학 교  및 사 회 교 육 시 설 을  설 립  • 경 영 한 다 .

□  초 • 중등교육법 저14조(학교의 설 립 등)

①  학 교 it* 설 립 하 고 자  하 는  자 는  시설 • 설비 'd* 대■客-령 령이 정 하 는  실 숴기 준 을  

갖 추 어 야  한 다 .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  - 중 등 교 육 법 (이 하 “ 법 ” 이 라  한 다 ) 제4 조 제 1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학 교 를  설립 

하 고 자  하 는  자 가  갖 추 어 야  하 는  시설 • 설 비 등  학 교 의  설 립 기 준 에  관 한  사 항 은  

따 로  대 통 령 령 으 토  정 한 다 .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 운영규정 제2조(시설 • 설비기준》

유 치 원 • 초 등 학 교 •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 공 민 학 교 • 고 등 공 민 학 교 • 기 술 학 교 • 고 등  

기 술 학 교 와  이 에  준 하 는  각 종 학 교 (이 하 “ 각 급 학 교 ” 라 한 다 )의  설 립 •  운 영 에  

필 요 한  시설 및 설 비 기 준 은  저13조  내지 제 12조  및 제 17조 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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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침 이

議 案 番 號 % / / / 一夕 했

議  決

年  月 0

2 0 0 0 .  3  . .

( 第  回 》

I 2000年 度  公 有 財 産 管 理 計 劃  第 1回 變 更 計 劃 案

提  出 者 忠 淸 北 道 敎 育 監

提 出 年 月  B 2 0 0 0 .  3



2000年 度 公 有 財 産 管 理 計 劃 제  1 회 變 更 計 劃 (案 )

提出年겨 a ： 2000 . 3 . / / .  

提 出 者 : 忠 淸 北 道 敎 育 監

1. 提案事由

公有財産의 取得事由가 追加 發生함에 따라 地方財政法 제77조 및 忠淸北道敎 

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0年度 公有財産管 

理計劃제1회 變更計劃을 樹立하여 忠淸北道敎育委員會의 議決을 얻고자 함.

2. 主要骨子

□  公有財産의 取得

0 (가칭》복대商等學校 학교부지매입 15,690.3ml

0 淸州高等學校 特別敎室, 學生化粧室, 階段室, 連結通路 增築 825rrf

포장, 배수로설치 2종

0 忠北高等學校 特別敎室，學生化粧室, 階段室, 連結通路, 職員化粧室
舍庫 增築 960#

포장설치 1종

0 忠州高等學校 ᅳ 特別敎室, 學生化粧室，階段室, 連結通路，
職員化粧室 增築 850m?

옹벽, 담장설치 2종

0 淸州女子高等學校 特別敎室, 學生化粧室, 階段室，連結通路 增築 805ms ̂
배수로설치 1종

0 淸州 (가 칭 》명암초등학교 학교부지매입 12,509rrf

0 忠州女子中學校 特別敎室，階段室，學生化粧室 增築 934.2nf

0 提川 德山初等學校 敎室，階段室，급식소，化粧室，會庫，宿直室 增築

0 場川中學校 特別敎室,階段室,급식소，學生化粧室 增築 l ，404irf

0 加德中學校 敎室，階段室，學生化粧室，職員化粧室,宿直室改築 2,燃8 nf

0 鐵川中學校 特別敎室，階段室，學生化粧室 增築 750irf

0 提OJ 延豊初等學校 多 ■  的室 및 視聽覺室 增築 916.35m*

議案

番號
/ / /

TO



3. 提案根據

0 地方財政法 저177조 및 同法施行令 제84조 

0 忠淸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 제34조

4. 2000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제 1회 變更計劃書:덧붙임

5. 關係法令拔幸書 : 덧붙임

6. 設 明 資 料 : 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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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 度 公 有 財 産 管 理 計 劃 제  1 회 變 更 計 劃 書

公有財産管理計劃總括表 (7 -1)

【機關名 : 忠 濟 北 道 敎 育 聽 ! (單位 : 낳 , 천 원 )

文V -
上 半 期 下 半 期 /노田 計

77

件數 數 量 金 額 件數 數 S 金 額 件數 數 置 金 額

土地 2 28,199.3 12,181,244 2 28,199.3 12,181^44

i t 建物 10 10,843.55 8,016,718 10 10,843.55 8,016,718

其他 4 6 103,848 4 6 103,848
取

1.

R  入

土 % 2 沒  499.3 12,181,244 2 28.199J 12,181*244

建物

其他

2. 교환 土 %

으로취 述物

m
독

其他

3. 其他

取得

土地

建物 10 10,843.® 8,016,718 10 10,843.55 8,016,718

其他 4 6 1的,&48 4 6 103,848

土公!

I 十 建物

處 其他

4.

賣 却

土 %

建物 ♦

其他

土地
5.

讓 與
建物

其他

융

6. 기타

處分

土 %

建物

其他

T 2



取得對象 財産 S  錄 (7-2》

【기관명 : 忠 淸 北 道 敎 育 認 】 《單位 :m' , 천 원》

•H ®

番號

財 産 의 表 示
推定價額

取得

時期
取 得 事  由

取得財産 

所 有 者 

住所. 姓名

備考
機關 名 區分 所 在 地 數 量

i (가칭》 土 地 청주시 흥덕구 15,690.3 8,274,200 하반기 2003학년도 敎育監 1■쪽
복 대 고 복대동 2457 개교예정

2 淸 州 高 建 物 청주시 흥덕구 825 빠  350 tt 7차교옥과정에 n 2 쪽
복대동 869 따른 중축

공작물 # 2 종 40,568 » 외부환경개선 轉

3 忠 北 高 建 物 청주시 흥덕구 960 698,750 n 7 차교육과정에 3  쪽
분 평동 233 따른 중축

공작물 # 1 종 19,980 n 외부환경개선 n

4 忠 州 高 建 物 충주시 호암동 850 648,550 ft 7 차교육과정및 轉 4 쪽

致 8 교 육 환경개선
공 작물 2 종 洗 3於 轉 외부환경개선 轉

5 淸州女保 m 청주시 상당〒 805 S 5.3S ) 轉 7 차교육과정에 薄 5  쪽
율량동 534 따큰 중•축

공작受* H i 종 7,000 n 외부환경개선 n

6 (가 칭 》 土 地 금천동 용암2 택 12,509 3,907,044 H 2002학년도 n 6 쪽
명암초 지 개발지구 개교예정

7 忠州女中 建 物 충주시 교현2동 934.2 693,983 » 교육환경개선 n 7 쪽

8 場川 建 私， 제천시 덕산면 1,311 1,241,645
ft

학생수용시설 t* 8 쪽

德山初 도전리422-1 확충사업
9 提 川 中 後， 제천 서부동250 1,404 776,504

n

교육환경개선
n

9 쪽

10 加 德 中 建 物 청원군 가덕면 2,088 1,415,245 n
n

10쪽
수곡리 255

11 m  川 中 物 진천군 진천읍 750 611,341 교육환경개선
n

11 쪽
성석리 462

12 株山 建 後，괴산군 연풍면 916.35 m m 교 육 환 경 개 선 12 쪽

延豊 初 삼풍리 162

토 지 2 교 28,199.3 12,181,244

계
건 물 10 교 10, 公43.55 8,016,718

공작물 4 교 6 종 103,848

계 20,301,810

T 3



關 係  法 令 拔 幸  書

□  地方財政法 제77조 (公有財産의 管 理 計 晝！!)

제77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①地方_ 治 ®體 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관한 計劃(이하 " 管理計劃 ᅭ 이라 

한다》올 樹立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올 얻어야 한다.

□  地方財政法施行令 제84조(公有財産의 管理計劃》

제84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①法 제7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公有財産의 

管理計劃에 관하여 地方議會의 接決올 얻은 때에는 地方自治法 제35조 

제 항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按要財産의 取得 • 處分에 관한 地方議會의 

議決올 얻은 것으로 본디-.

i
②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公有財産의 管理計刻에 포함하여야 | 
할 사항은 다옴과 같다. |

1. I건당 豫定價格이 取得의 경우에는 5 억원이상(市 • 郡 • 自治區의 경우 | 

에는 i 억원이상), 處分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市 • 郡 • 自治區의 경우 | 
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豫定價格의 基準은 土地에 있어서는 地價公示 | 

및土地둥의評價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個別公示地價(해당토지의 개별 i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公示地價를 기준으 

로 하여 算定한 金額을 말한다》로 하고, 建物 및 其他 財産에 있어서는 地 

方稅法의 규정에 의한 時價標準額으로 한다.

2. 土地에 있어서 取得의 경우에는 i 건당 6천제곱미터이상(市 • 郡 • 自治區 

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處分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 

(市 • 郡 * 自治區의 경우에는 i 천제곱미터이상)



□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第8條(敎育委員會의 議 決 事 項 》

第8條(敎育委員會의 議決事項》①敎育委員會는 당해 市 • 道의 敎育 .

學藝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 議決한다.

1. 市 • 道議會에 제출할 條例案

2. 市 • 道議會에 제출할 豫算案 및 決算

3. 市 • 道議會에 제출할 特別賦課金 • 使用料 • 手數料 • 分擔金 및 加入金의 

賦課와 徵收에 관한 사항

4  市 • 道 議 會 에  제 출 할  起 償 案

5. 基金의 設置 ♦ 運用에 관한 사항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 • 處分에 관한 사항

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 ©  • 관리 및 處分에 관한 사항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올 제외한 豫算의 篇務負擔이나 權利의 포기 

에 관한 사항
9. 請願의 受理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 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法令과 市 • 道 條例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②第 1 項 第5號 내지 第11號에 규정된 시항에 대하여 행한 敎育委員會의 

議決은 市 • 道議會의 議決로 본다.

□  忠淸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 제34조(公有財産管理計劃)

제34조 (公 有 財 -管 理 計 劃 》①敎育監은 地方財政法제77조 및 , 令 제84조의 규 

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豫算올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取得 • 

處分에 관한 計劃(이하 "管 理 計 割 "이 라  한다)을 樹立하여 敎育委員會의 의 

결을 받아 公有財産을 取得 • 處分하여야 한다. 다만，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追加更正豫算 編成 전에 變更計劃을 作成하여 

敎育委員會의 議決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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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고등학교 건물 및 공작물취득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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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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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3. .

(제 회》

2 _ 년 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저II희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 월일 2000. 3 . /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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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 /<P .
충청북도교육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務조 및 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災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개 세입 • 세출 저U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安 제13조 세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十I 의 • 의깃유 얻고자 # .

□  주요골자

〇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527억 4,336만 3천원에서 세입 • 세출예산 각각 
587억 9,778만 3천원이 증액 된 公115억 4,114만 6천원으로 편성한 바,

〇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8억 9，159만 4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2,462만 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돼억 8,156만 6천원을 
증액하여,

〇 세출예산 학교교육 514억 815만 5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억 1,9然만원, 
급여.복지 然억 4,032만 3천원，교육행정 32억 2,6公4만 4천원，기타경비 

4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음.

□  예산(안》: 별책

□  사항별설명서 : 별책

■년 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추가경정여松안)

의 안 

번 호
/ / / (P

일
자
서

월 

부

년
출

d 

출 

련

제
제
관

9 2



{별첨 11}

(제111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3. 31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9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개 정 조례 안 ..................... 9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 정 원조례중개 정 조례안  .......... .....97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 .......... ..........99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 … • 101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소 속 지 방 공 무 원 복 무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및 제 출 자  : 2000년 3월 18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3월 27일

다. 상정일자 : 2000년 3월 27일(제 1U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 제I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7일》
〇 제2차 조빼심사소위원회《歎00년 3월 親일)
〇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였)00년 3원 2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가. 개정사유

〇 여 성 공 무 원 의  근 무 여 건  개 선 과  경 조 사  록 별 휴 가  대 상 을  남 녀 평 등 의  이 념 에  맞게 

조 정 하 고 ， 기 타  일 부  미 비 한  점을 개 선 • 보 완 한  국 가 공 무 원 복 무 규 정 의  개정에 

따 라  본  조 례 를  개 정 하 고 자  함.

나. 주요골자

公  임 신 중 의  여 자 공 무 원 에  대 하 여 는  그 출 산 의  전 후 를  통하여 60일의 출 산  휴 가 를  

허 가 하 여 야  한 다 《안  제22조 제 2 항 》.

〇 여 자 공 무 원 은  매 생 리 기 와  임 신 한  경 우  검 진 울  위하여 때월 1일 여성 보 건 휴 가  

를 얻 올  수 있 다 (안  제22조 제 3항X

〇 생 후  1년 미 만 의  유 아 를  가진 여 자 공 무 원 은  1일 I 시간의 육 아  시 간 올  얻 을  수 

있 다 《안  제22조 제 4항).

〇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 1회에 한하여” 룰 
“ 재직기간 중에” 로 기간 확대(안 제22조제7항)

〇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룰 “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에니 “ 정년퇴직 및 명 

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공무원” 으로 확대(안 제22조세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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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올 포함하였으나,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포함 함(안 제23조》.

〇 경조사별 휴가대상 확대《별표2》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온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남 • 녀평동 이님에 부합한 경조사 록 
별휴가의 실시, 퇴직준비휴가 대상공무원의 확대 둥을 주요골자로 하여 기존의 조례受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일부 조항용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

었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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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북 도 교 육 감 소 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3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0년 3월 27일

다. 상정일자 : 2000년 3월 27일 녀 111회 임시회 제I차 본회의》

〇 세I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7일》

〇 새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8일)

〇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세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가. 개정사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둥에관한규정시행규칙 내용 중 시• 도교육청 지 

방공무원 총정원의 조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법 조항이 

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〇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에서 5명을 감축하여 2,823명으로 함 

《안 제2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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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둥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의 개정에 따라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명 감축하고 근거조항인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 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公 .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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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JL1 I I }—■ ■_， | I
a  A r  S  고  A i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於00년 3 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였)0 0년 3 월 27일

다. 상정일자 : 2000년 3 월 27일(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 제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2000년 3월 27일)
公 제2 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 원 28일)
〇 재3 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 원 2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세안성명 : 기 획 관 리 국 장  고일영》

가. 개 정 사유

대 寒• 령령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〇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규정 
함(안 저|4 조제3 항 및 안 제8 조제1항》.

〇 t! 체 * 정선상의 장에로 6월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올 때 직 
권면직시킬 수 있던 조항올 충청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휴가기간 이 
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올 때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 
직 조항 강화(안 제10조제1호》

〇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올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울 무죄 추정의 원 

칙올 적용하여 휴직올 명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11조)
〇 군 입대에 의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안 제11조의2》
〇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안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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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군입대 휴직 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온 대통령령 인 별정직 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에 따라 비상대비 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및 임용관련 사항 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6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겼

7. 소수의 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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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3 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0년 3 월 27일
다 . 상 정 일 자  : 2000년 3 월 27 일 (제 111회 임 시 회  제1차 본 회 의 ) 

ᄋ 제 I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였於0년 3 월 27 일 }

〇 제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2000년 3 월 2 8 일 》

〇 제3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2000년 3 원 29 일 )

2. 제안설명 의 주요내용

(제 안 설 명  ： 기 획 관 리 국 장  고 일 영 )

7K ᅫ $ 씨
초 . 중등교육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에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〇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도 조례중 학생수 6 0 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울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학교의 위원정 
수 산정기준올 명시(안 제2 조제1항, 제4 항)

〇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법 및 시행령 조항 수정 
《안 제9조저U 항및제2항)

〇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초• 중등교육법에 
서 삭제됨에 따라 본항 삭제(안 제21조제3 항)

〇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안 제2항, 제3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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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 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초 • 중등교육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생수 60명 미만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의 삭제,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 마련, 학교장의 재심의요구권 삭제 둥을 주요골자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6. 심사결고^ : 원안가결

7. 소수의 견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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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2》

(제111회 임시회)

2000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 새출제 I회주가경 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0. 3. 31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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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1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3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0년 3월 27일

다. 상정일자 : 2000년 3월 27일(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제i 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2000년 3월 27일)

〇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_ 년 3월 했일)

〇제3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2000년 3월 2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목변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세입 •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 

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〇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花2,743；炎3천원에서 세입 • 세출예산 각각 58,797,7燃천원이 

증액된 811,541,146천원으로 편성한 바.

Q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粉1,594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했,623천 

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器,881,566천원을 증액하여 ,

〇 세출예산 학교교육 51,4燃,1器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19,230천원, 급여 - 복지 

3,940,323천원, 교육행정 3,226,044천원, 기타경비 4,031천원을 계상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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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0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제]■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 

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둥올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1I 회계세입 • 세춤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752,743,363천원보다 58J 97J 期천원이 중액된 811,541,146천원으로 기정예산 
액 대비 7.8% 중가되었음.

《단위 : 천원)

예 산 액 기정예산액 | 중 a 감 ! 비 고 1

8 U 341.146 " 752,743,363 | 5 8 , 7 . 期 | 7.8% 중가 i
一  1

그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 금, 국고지 원금 둥 국가부담수입

2,燃1 ,594천원과 지방자치단재일반회 계부담수입 24 ,623천원, 지방자치 단체교육비목별

회게부담수입 였,燃1,36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재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 금  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857,030 | 1.5 !

지방교육양여금 | 1,956,314 ! 3.3 !

국고지원금 ! 78,250 | 0.1 :
! 소 계 ! 2,891,594 ! «  ：

지 방자치 단체 일반회 계 부담수입 i 법정 전입금 ! 24,623 1 〇•〇 i

지 방자치 단체3 육비 특별 화 계 ; 재산수입 ： 13,600 0.0 ：
부담수입 입학금및수업료수입 ! 3,769,683 | 6-5 ;

j
사용료및수수료수입 ' 425 i 0.0 :

1

| 이 월 금 , 52,097,858 i 期.6 !
1
J

i 소 계 ： 55,期1,5公6 ; 95.1 !

| 합 계 ： 58,797,783 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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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51,408,155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19,230천원, 급여 • 복지 3,公««3幻 

천원. 교육행정 3*226,044천원 . 예 비 비 를  포 함 한  기 타 경 비  4 ,031천 원 으 로  편 성 되 었 는 데 , 

그 관별 내 역 은  다 음 과  같 음 .

《단위 : 천 원 )

장 관 별 금 액 | 구성비 (%》
학교교육 유 치 원 966,540 !

1.6

초등학교 19,925,344 |
r- ...... — -.....  ............... | 33.9

중 학 교 13,642,001 ! 23,2

고등학교 16.674,998 | 28.4

록수학：a 199,272 1 0 .3

소 계 51/108,155 !i 87.4

-S•分 nA 평생교옥 평 생 2  육 219.230 j 0.4

균여 . 4 지 복지 • 후생 3,940.323 | 6 .7

교육행성 교육위원회 41,628 | O.L

교 옥 청 7技,652 | L3

지역교육청 1,101,470 |
1.9

교육지원기관 1,317,294 j 2,2

소 계 3,226,044 5.5

기타경비 제 지 출금 2,241 | 0 .0

예 비 비 1,790 i 0,0

소 계 4,031 | 0 .0

합. .... ............... 계 58,797,783 100.0

□  주 요 사 업 별  예 산 편 성  내역

〇 저17차 교 육 과 정  교 육 시  설 확 보 7,169,692 천원

〇교 육 환 경 개 선 시 설 16,229,908천 원

〇교 직 원 화 장 실  확 충  및 보 수 2,145,624천 원

〇수 용  및 일 반 시 설  확 충 7,043.347 천원

〇 학 교 전 산 망  구 축 496.900천 원

〇 멀 티 미 디 어 교 육 실  확 충 270.000천 원

〇교 육 정 보 희 ■지 원 센 타  운영 200.000천원

〇 교 단 선 진 화 968,6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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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직 업 교 육  확 충  

〇급 식 학 교  급 식 기 구  구입 

〇 전 국 소 년 체 육 대 회  지원 

〇 교 무 실  환 경 개 선  

〇퇴 직 수 당 부 담 금  

〇 의 료 보 험 부 담 금  

o 임 용 결 격 자  퇴 직 보 상 금

212,760천 원  

595 ,000천원 

300,000천 원  

456,870천 원  

1 ,312,605천원 

1.909.(B 8 천원 

718,630천 원  등임 .

나. 삭감내역

□  삭 감 액  : 424 ,500천원

□  삭 감 내 역  및 사 유

〇 공 린  공 업 고 동 학 교  캐쉬서버  확충__________ _A 60 .5Q0 허워

공던  공 고  및 상 고  18개교에 대 한  캐 쉬 서 버 확 충 사 업 비 로  99 ,000천원-융 계 상 하  

였 는  마, 교 육 과 정  유 영 상  반 드시 폈 요 한  상고 7 개 교 公  제외 .社 공 고  U 개 교 는  

사후에  사 업 추 진 유  김 토 하 고  동 재 원 유  보 다  시급한 직 U 교 육 비 에  平 사 하 여 야  

外 것 으 로  판 단 되 어  於 .500천원유  감액 하 였 •容 .

〇 私 경 오 연 방 지 시 성  A 364.Q00 버위

고동학H H 개교에 환경오염방지 시설(쓰레 기소각로》을 설치하고자 364.000 a ?] 

方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의 타당성읍 검토해 볼 때 투자액에 비해 경세성이 

떨어지고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용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立액울 감액하였 

음.

다. 종합의 견

금번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희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금과 ‘99 .순세계잉여금 둥의 재원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제7 차 교육 
과정대비 교육시설 확보，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 확보，교원 사기진작 방안 모색 
을 기 본방향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적 정히 편성 하였으나, .

향本 예산편성시에는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어학관련 실습기 자재 

등의 확충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수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고지원사업 중에는 도내 학교 전체 

를 대상으로 하여 검토해 볼 때 그 사업추진의 성과가 미미하고 학교간 균형발전에 

도 다소 부적합한 4 업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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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3. 31. 예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세입 • 세출저U 회 추가경정예산안올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중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볼 때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立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〇 학교교육《장》, 고등학교(관), 과학정보교육지원《항》, 학교정보화지원(세항)
-  캐쉬서버확충 99,000천원중 공립 공고분 60,500천원올 감액함.

公  학교교육《장X 고등학교(관x 운영비지원(항》, 기타운영비지원《세항)
-  완경오영방지시설 364,000천원을 전액 감액함.

〇 예비비 24,006,570천원을 24,431,070천원으로 함.

7. 심 사  1 과 : 수정안 의경(참석위원 : 6명. 찬성위원 ： 6이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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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희 계세 입 • 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0년 3월 31일 

제 안 자 ： 예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2000닌도충성-’•!■도교육비록면회계세입 • 세츈세I회추가경정예산안公 신사한 걸과. 세 

令예산중 사업우섰순위公 경론하여 불 때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와 

사업의 효玄■성이 었어지는 사업비冬 감액 조정하고자 항.

2. 주요골자

가. 학교교육《장》, 고등학교(관》, 과학정보교옥지원(항》, 학교정보화지원(세항》 
~ 캐쉬서버확충 的,000천원중 공립 공고분 60,500천원을 감액함.

나. 학교교육《장》, 고등학교《관》. 운영비지원(항》, 기타운영비지원(세항}
-  환경오염방지시설 364,000천원을 전액 감액함.

다. 예비비 24,006,570천원을 24,431,070천원으로 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 정 안  대 비 표  : 따로 붙임.



2 _ 년 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상》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과학정보교육지원 세항》학교정보화지원 

고등학교 캐쉬서버확승 99,000천원읍 공고분 60,500천원 감액한 47,000천 

원으로 한다.

장》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운영비지원 세항》기타운영비지원 

고등학교 환경오염방지시설 3分！，000천원올 전액 감액한다.

장)기타경비 관)예비비 항)예비비 세항)예비비

예비비 24X306,570천원을 424,500천원 증액한 24,431，070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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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會 第 1 號

條例審査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27일 (월요일) 11시 40분 

議 事 0 程  ( 저 회  임시회 재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案件 ' ^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U 1 시 40g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 

회 개회률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위원장선출의건

UiAf 4 1 ^ )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 

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 

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토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지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니 

다.

-  3 -



(제 m 회-재i 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⑩ 김광수 위원 

손만재위 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모두 “ 좀습니다” 함》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손만재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만재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소위원회 위원장으토 선출해 주셔서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A| 43g )

⑩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저1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기수 위원 

송진하위 왼 님 을 추천 합니 다.

(위원 모두 ‘‘좀습니다” 함》

⑩ 위원장 손만재

송진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 

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

으십니까? •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진하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⑩ 간사 송진하

성실히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 시 44분》

⑩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 

도륙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가 내일, 그리고 

29일 사흘간으토 하여 조례안 4건을 심사하 

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 

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 

일 오후에 조례안 4건에 대해 집행청 관계 

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



(재 1U 회-재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다.

(11 시 45분 산회)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손만재,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〇출석공무원 : 2명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w  fa s t  . , S

m nr 쪽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 《별첨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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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例審査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公00년 3월 28일 (화요일) 15시 23분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개정 조례 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래중개정 조례 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______________

附議된案件一一̂  ^一-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개정 조례 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 안

3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 직공무원의 임용등예 관한조례 중개정 조래 안

4.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然분 개空I )
⑩ 위원장 손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놀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개 

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

례중개정조례안 

⑩ 위원장 손만재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저u 항 충청북도교 

육감소속지 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들 

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 

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총무과장의 보충설 

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 

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람니다. 공무원 복무조례는 특히 여성공 

무원의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상위법인 

국공무원복무규정 이 개정 되었습니다. 상 

위협에서 게정된 것율 저희들0】 이 조래에 

다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에 

서 조례내용 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을 

60일간 임신휴가를 주었는데 그전에는 ‘ 허 

가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 허가하 

여야 한다’ 로 거의 강제규정으로 되고 여 

성보건휴가를 매월 1일 주는 것, 또 생후 1 

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 

시간의 육아시간을 주어서 아기를 집에 가 

서 돌블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실질적 

으로 공무원이 출근을 해 가지고 하루에 1 

시간씩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이상 재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장 

기 휴가를 그전에는 한번만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10일중 7 일을 하던 5 일을 

하면 나머지를 찾아 쓰질 못했는데, 바꾸어 

서 재직기간중에는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5 일 5 일율 나누던지 1 , 2 , 3 회로 나늘 수 있 

도록 개정되었고,

퇴직준비휴가는 정년되직 및 명에퇴직 공

(재 H I 회-제2차 조래심사소위원회 )

무원에게만 주었는데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은 물론이고 조기퇴직이라고 해서 명에나 

정년퇴직이 아닌 일반 조기퇴직도 퇴직휴가 

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휴가 

일수가 그전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t l았는 

데 30일 이상 한달 이상 들어가는 휴가에는 

공휴일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 

금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조사 휴가를 하대했는데 여기 표에서 

보시면 그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했 

을때만' 5 일의 특별휴가를 주었는데 여기에 

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 • 조부모 •

외중조부모 • 외조부모까지도 확대가 되었습 

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휴가일수는 늘어 

나는 것은 크게 없지만 그 대상이 소폭되었 

던 것이 탁대되었습니다. 복무조례는 그것 

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그 조례에 따라 개정에 맞추 

어 놓았습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의 좌석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그럼 김광수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여 주십 

시요.

•  김광수 위원

경조사에서 보면은 상당히 에우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m 회-재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에 한해서는 ?일간의 특 별 휴 가 를  주었고 외 

중조부모까지도 5일간을 주었테 요 , 그 전에 

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⑩ 충 무 과 장  이 기 수

예, 그렇습니다, 그 전 에 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만 가 능했습니다 

⑩ 김 광 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⑩ 위 원 장  손 만 재  

수고하셨■습니 다 .

송진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오 .

⑩ 송 진 하  위원 

송진하 교 육 위 원 입 니 다 .

많이 완 화 • 확 대 되 고  했는데 지방공무원 

북무조례인데 개 정 근 거 가  국가공무원복무규 

정이란 말이요 . 교 원 은  어떻게 되나요?

⑩ 총 무 과 장  이 기 수

교원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동등한 대 

우를 받습니다 .

⑩ 송 진 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 원 들  >2■장이나 교감이 

정년퇴직이나 명에퇴직때 퇴 직 한  날까지 근 

무틀 했단 말 이 예 요  되직준비 휴가가 없었 

지요, 실질적 으 로  그 렇 다 면 . 앞으로는 할 

수 있나요?

⑩ 〇무 과 장  이 기 수  

할 수 있습니다 .

⑩ 송 진 하  위원

그러면 교장이 정년 되 직 으 로  교장 * 교감 

이 퇴직으로 둘 다 휴가를 할 때에는 어떻 

게 하나요?

⑩ 총 무 과 장  이 기 수

동시에는 불가능할거에요, 교장선생님이 

하시면 직무대리하든지 교감선생님이 하시 

면 교장선생님이 하셔야죠 .

⑩ 송 진 하  위원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정년퇴직 공로연수 6 

개월 앞두고 공로연수 휴가 들어가면 후임 

발령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교육계는 

어떻게 하나요?

■_ 층 무 과 장  이 기 수

공 로 연 수 는  교육공무원 한 테 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⑩ 송 진 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⑩ 위 원 장  손 만 재  

송진하위 원 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 음 은  이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⑩ 이 상 일  위원 

없습니다 .

®  위 원 장  손 만 재  

이충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⑩ 이 충 원  위원 

없습니다 .

⑩ 위 원 장  손 만 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 

변을 종결합 니 다 .

2.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소 속 지 방 공 무 원  정원



(재111회-재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15AJ 3〇m

⑩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저12항 충청북도교육감소 

속지 방공무원 정 원조례중개 정 조례 안을 상정 합 

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 

례안에 대해 총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정 

원조례 개정사유는 각 시 • 도교육청에 총정 

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총정원제 운영 

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교육행정기 

관정원둥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 
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육부에서 개 

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에 총정원이 2,828 

명이었는데 5명이 감축이 되어서 2,823명 

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2일날 제정이 되어 

서 저희한테 교육부에서 •와서 그 내용을 감 

축해 놓은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 99년보다 5명이 풀었습니다. 이건 왜 줄 

었냐 하면 교육부에서는 전체 교육부산하에 

지방공무원이 줄은 것은 아닌데 우리 도교 

육청 같이 통 • 폐합이 작년에 9월1일자 되 

면서 학교에 기능직이라든지 또는 인원도 

줄고 또는 반대로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인 

견 • 울산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는 늘어나는 

테 총정원수롤 놀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줄 

어드는데 정왼율 늘어나는 곳으토 정원 조 

정을 교육부에서 한것입니다. 저희도는 5명

이 줄었습니다. 준용규정이 하나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조문이 바위 었습 

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어서 본 질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⑩ 이충원 위원 

없습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이상일위원님 

⑩ 이상일 위원

예 5명을 줄이는데 직급은 어떤 직급을 

줄이 라는 것은 없나요?

⑩ 총무과장 이기수

직급은 없고 총 숫자만 줄이고 직급은 저 

희가 다시 조정을 해야됩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이기수위원님 

⑩ 이기수 위원 

없습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김광수위원님 

⑩ 김광수 위원 

없습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본 개정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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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3 . 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및교육감소속 지 방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래중개 

정조례안

(15 시 32분>

⑩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및교육감소속지 방별 정 직공무원의 임용둥에 

관한조빼중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님의 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⑩ 총무과장 이기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요골자 내용은 비상계획 

담당관이 있습니다. 5년간의 임기로 군출신 

이 되는데요, 소령제대를 했다든지 대위제 

대롤 했다든지, 5년간 임기률 정하고 거기 

서 5년이 지나면 2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이 바위 
어서 행자부에서 기준안이 온 것인데 앞으 

로는 5년이라는 한시적으로 하지 않고 정 

년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비상 5급상당 이 

하는 55세까지 정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편것입니다. 상위법에서도 기준안이 바위 

어서 비상계획담당관의 근무연령 제한을 

이제 55세로 거의 정년 비슷하게 되었습니

다. 그 나머지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개 

정한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자체내용은 하 

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총무과장 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 

변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⑩ 김광수 위원 

예, 없습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송진하위원님?

⑩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신체장애로 6월이상 근무로 되어 있고 6 

월이상이 휴가기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휴가기간은 몇 일간인가요?

⑩ 총무과장 이기수

병가는 2개월, 공무원 휴가는 연 23일 그 

기간을 다 찾아도 자기 직위에 복귀할 수 

없을 때는 직편면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입니다.

⑯ 송진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이상일위원님?

⑩ 이상일 위원 

예, 없습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이충원위원님?

(재m 회-재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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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m 회-재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⑩ 이충원 위원 

예, 없습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본 개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 

01® 한조 래 중개정조례안
(15A| 3 5 m

⑩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 

에 대해 학교운영지원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⑩ 학교운영지원담당 음영호 

학교운영 지원담당 음영호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도 

조례중에서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 

는 운영위원회 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도록 했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초 • 중등，교 

육법시행령에서 종전에는 포팔적으로 위임 

이 되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학생수 규모 

에 따라서 위원정수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

에 이 내용을 삭제하고요. 병설 및 통합학 

교의 위왼정수 산정기준을 저희들이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래서 위원 정수를 병설 또는 통합학교는 전 

체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수에 적용하 

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 법규조항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수정하 

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운영 및 심 

의사항에 대해서 학교장이 부당하다고 생각 

되었을 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초 • 중등교육법에서 삭제가 되었습 

니다. 삭제가 되고 학교장이 심의된 내용과 

달리 시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에는 다시 시정,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이 들 

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심의 요구는 

필요가 없어서 삭제합니다. 또 한가지는 학 

교운영위원회 정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 

재 재임하고 있는 초과정원에 대한 임기롤 

임기 종료시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경과 규 

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⑯ 위원장 손만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 

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충원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충원 위원

없습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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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m 회-재2 차 조례심 사 소 위 원 회 )

이상일위원님?

⑩ 이상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송진하위원님?

⑩ 송진하 위원 

없습니 다.

⑩ 위원장 손만재 

김광수위원님?

⑩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초 • 중등릭■교법시 행령 58조에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에는 5인이상 8 

인이내, 였)0명이상 1,000명까지는 9인에서 

12명 이내, 학생수가 1,000명에서 그 이상 

인 학교는 13인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학교 5인이상 8인, 9인이상 12 

인 이내로 하는 것은 학교 형편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정할 수 있는거에요?

•  학교운영지원담당 음영호 

예, 학교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럼 규정은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 학교 

는 5명으로 할 것이다, 9명으로 할 것이다 

15인까지 할 수 있는데 13명까지 할 것이 

다. 학교장이 이렇게 정합니까?'

⑩ 학교운영지원담당 음영호 

학교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희 심의를 거 

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는 저희들이 검토 

를 해 보니까 5명에서 8명을 하면은 의사결

정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대다수 8명입니다. 학교장한테 위 

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몇 명으로 정하자 하는 것은 만들지 않고 

이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학교규정이라 하면 교장 단독으로 하나 

요, 학교직원회에서 결정하나요?

⑩ 학교운영지원담당 음영호 
구체적으로 교무희의룰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손만재 

수고하셨 습니 다.

⑩ 위원장 손만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놀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 

전에 저13차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 

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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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손만재,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제 111회-재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〇출석공무원 : 3명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총무과장 이기수,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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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 _  第 3 號

條例審査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29일 (수요일》 U 시 29분 

議 事 B 程  (재111회 임시회 재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 래중개정 조례 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 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옹등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조래중개정조례 안

附議된 案件 一 ^  ^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래중개정 조례 안

2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 안

3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 안

( U 시 29분 개회)

⑩ 위원장 손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3차 조례심사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저12차 소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놀 회의에서는 안건별로 의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록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

래중개정조례안

m  시 3〇분》

⑩ 위원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 

속지 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 조례 안을상정 합 

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토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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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m 회-재3차 조례심사소위원空I)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

m 시 3i 분》

⑩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 

속지 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정 조례 안을 상정 합 

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충청 북도교육감소속지 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 방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11AJ 3 2 ^ )

⑩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저13항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및교육감소속지 방별정 직공무원의 임용둥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 

육감소속지 방별 정 직공무원의 임용둥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U 시 33분》

⑩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저H항 충청북도립학교운 

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율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심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 학교운영 위원 

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은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바른 일정속에서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침과 아울러 본 

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산외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 시 34분 산회)

- 16 -



[재111회-재3 차 조 례 심사소위원회]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손만재,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〇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17 -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4.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손 만 재 ^及、 

송 진 하 ᆻ 7



조례심사소위원희 의사일정(안》

재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희》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3. 27

權 》
tt :40~

[저n 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1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書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00. 3. 28

m )

10:00-

【재2차 조려!심사소위원회 개회]
1. 충청북도JE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 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정 원 조례중개정 조 

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별정 직공무원의 

임용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2000. 3. 29
《목》
11:00-

1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개정 조례 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정 원 조례 중개정 조 

례안
3.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별정 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  폐회

_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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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 _  第 1 號

■ S  • ※算:，h총員#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27일 (월요일》 11시 32분

議 事 0 程  (재U 1 회 임시회 재i 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i iA i  3 2 g  n m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 결산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 시 34분)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저以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 

록 하겠습니다. 위왼장 후보롤 추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⑩ 손만재 위원



(제 111회-제1차 에 •결 산 소 위 원 회 》

김광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 모두 “ 좋습니다” 함》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김광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님이 위원장으 

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 

답습니다. 소임을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 시 36분)

⑩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저1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 

다.

선출방법은 방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기수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 

랍니다.

⑩ 간사 이기수

김광수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모 

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人| 3 7 ^ )

⑩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 

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금년도 저U 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 

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 

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

⑩ 이상일 위원

이기수우1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 모두 “ 좋습니다” 함》

⑩ 위원장 김광수

이기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 

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

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놀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 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니다.



(재 111회-재1차 예 - 결산소위원회》

( U 시 38분 산空I 》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광수, 간사 이기수,

위원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〇출석공무원 : 2명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졌 ■부 록

-  의사일정(안》: 《별첨 1)





第11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會 第 2 號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28일 (화요일》 10시 04분

(재 1U 회 임시회 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2 _ 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세 입 • 세출재；L 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案件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U 0시 公4분 개회)

i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⑯ 위원장 손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결산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둥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과장으로부터 본 추 

경에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 파장 김진성 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주요사업설명자료 5 

페이지를 피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 

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자료 -  

(별첨2》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기 획 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재 1U 회-재2차 에 • 결산소위원회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좌석순으로 하고 각 위원 

님별로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예산안 심 

사와 돤■련하여 청주 * 충주 • 제전 그리고 청 

원교육청 관리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시다고 하니까 이충원위원님 

쪽에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실 때에는 본청 관 

계관께서는 성명을 대주시고 소상하고 정중 

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 

의해 주십시오.

⑩ 이충원 위원 

이충왼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내에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수 

고가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며칠전에 교육 

감님께서 애사를 당하셔서 여러 가지로 수 

고돌 하시고.. . . .

⑩ 위원장 김광수

말씀중에 죄송한데, 먼저 세입부문부터 할 
까요?
⑩ 이기수 위원

바쁘신데 전체적으로 하시지요. 시간을 절 

약하기 위해서 .....

⑩ 위원장 김광수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하시죠.

⑩ 이충원 위원

그럼 시키는데로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기획관리과 중간에 보면 학교교육비중에 잔

반처리대 약 4억정도이네요 20개교면 고둥학 

교것만 이지요, 먼저 이것 수의계약 했던건 

가요?

⑯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⑩ 이충원 위원

액수가 많기 때문에 여뭐보는 것입니다.

20개교가 대개 규격이 같지요?

⑩ 기틱관리과장 김진성 

에, 용량에 따라서 규격이 검:습니다.

⑩ 이충원 위원

다음에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풀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26만원인가 27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때에 12조, 20조, 

300조 320조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제가 봐도 약 8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으네요, 먼저 제가 이것 할 때에 과장님 

께서 막대한 ?억이예요 7억이기 때문에 말 

썽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위 

원님이 좋다고들 하셔서 해야한다고 했는데 

세사람인가 두사람이 다 수의계약 했어요 

어떤 것은 합판으로 해서 못을 박을 수가 

없다는 불평이 나오고 어떤 것은 아주 좀은 

것이 들어 왔답니다. 어떤 것은 박스로 해 

서 돌어온 것이고 2만 !,000원에 들어왔는데 

불평이 또 있어요 그게 2만5,000원 내지 2 

만6,000원인데 나는 2만1,000원 했기 때문 

에 하는 수 없이 납품했다 하는 사람도 있 

고, 어떤사람은 1만8,000원이면 살수 있는 

것인데 2만1,000원 샀다고 해서 제가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을 분명히 아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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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정한 것인가, 먼저대로 한것인지 궁금 

하고, 많아도, 적어도 걱정이거든요.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거기에 나와 있는 12조는 혜화학교에 학 

급중설 되면서 특별히 12조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가자료정보 

지라든지 아니면 조달단가라든지 이런 기준 

으로 편성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은 별개 

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산을 편성 

할 때는 그것을 보고 합니다.

⑩ 이충원 위원

에, 136페이지 보시면요 자산취득비에 컫 

퓨터가 92대가 들어가고 133만8,000원에 들 

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고등학교만 들어갑 

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본청 직원분입니다.

⑯ 이충원 위원

예, 152페이지 보면은 교문 및 담장 보수 

해가지고 1실, 사학재단인 것 같은데 이것 

은 어디입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영동상고입니다.

⑩ 이충원 위원

다음에 153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보면 메 

쉬웬스 그게 유리창처럼 된거지요?

⑩ 시설과장 오형근 

시설과장 오형근입니다.

일반웬스는 망으로 되어있고 메뒤현스는 

철선이 직선으로 되어있고 중간에 발이 두 

개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⑩ 이충원 위원

참 비싸테요, 12만원씩인데 1®당. 저는 유 

리창처럼 된 것 인줄 알았어요.

여L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본청 

것은 다 여뭐보았습니다.

⑩ 위원장 검광수 

질 문하시 느 라고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이상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나빠 

서.......

및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쪽 학교 

교육비하고 그다음 55쪽 관서운영비에 전문 

행정연수경비와의 차이점율 말씀해 주십시 

오?

⑩ 교육국장 이주원

54쪽은 유치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55쪽은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⑩ 기획a 리과장 김진성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은 초등학교에 대한 연수경비이고 55 

쪽은 초등학교연수에 대한 여비입니다. 경 

비와 여비를 분리해 능은 것입니다.

⑯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8쪽 종합축제는언제 합 

니까?

과학실 업 교육과장 정 호선입 니 다. 

이것은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⑩ 이상일 위원 

어느 학교에서 합니까?

⑩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⑩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종합축제는 공고에 있는 학생들 공동실습 

소에서 합니다.

⑩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순회코치에 대해서 여춰보겠습 

니다. 그 순회코치 정원이 어떻게 되는 겁

니까?

⑩ 평생교육채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예산 60명으로 되어 있었고 

요, 이번에 국가에사 소년체전에 출전 때문 

에 각시 • 도 교육감회의와 평생체육과장 회 

의에서 국가에서 5억을 보조 안하면 소년체 

전 출전 안한다 하는 의미에서 금년도에 5 

억은 안되고 3억만 내려왔는데 3억에서 소 

년체전 선수양성이 어려워서 순회코치률 5 

명만 우선 대표팀을 양성하기 위해서 5명을 

중한겁니다. 그래서 65명이 되어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별로 지도교사가 없는 

데가 있어요.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붐

에, 교육청별토 분배률 하고 우선 소년체 

전에 고등학교는 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저희 

는 소년체전을 담당하는 선수가 있는데 지 

정종목 대표팀을 하고 3년간 동안에 전국소 

년체전에 실적이 없는 둥목은 코치를 가급 

적으로 줄이고 시 •도 대항이기 때문에 메 

달을 딸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시 • 

군별로 균형를 맞추었는데 어느 정도 안맞

(재 111회-재2차 에 • 결산소위원회 )

는 데도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충주 남산에 체조코치가 없어요.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이상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법•습니다. 저희도 아업게 생각을 합니다. 

충주 남산에 국가대표 코치가, 충주남산에 

코치가 남성초등학교와 에성여중을 하나로 

해서 코치 하나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 

희들 실정에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을 주 

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⑩ 이상일 위원 

더 중원할 기회는 없습니까?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봄 

충주에 준다고 한다면 체조는 코치가 1명 

이 있기 때문에 예성여중에서 금메달을 많 
이 따주어서 지금 국가대표 코치가 있어서 

님■산초등학교•를 같이 봐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충주에 코치가 7명이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 • 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님 

니다.

⑩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3쪽 자산취득비 그것은 이제 설 

치가 좀 늦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⑩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그 자산취득비 260만원은 장에자들에 의 

해서 장에자특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민원실에 장애자들이 와 

서 필체어를 타고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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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 밑에 필경대 

도 장에자들이 골씨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안내용 입간판도 장에자 편의시설이라고 보 

시면 되겠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시설이 설치 될 장소가 있습니까?

⑩ 총무과장 이기수 

에, 민원실에 하는 겁니다.

⑩ 이상일 위원
좀 배정읊 다해서라도 장에인에 대한 배 

려를 해주십시요.

⑩ 총무과장 이기수

예 기본적인 것은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⑩ 이상일 위원

132쪽에 그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 설 

명해 주십시오.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소각로를 계상한 것입니다. 청주시내.

⑩ 이상일 위원

메연 같은 것은 문제 없습니까? 지난번 

에 그걸 했는테 연기가 나온다고 기자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장들을 괴롭히더라구요. 

좀 더 예산이 들어도 좋은 것으로 해 주세 

요.

⑩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마지 막으로 한가지 더 여 뛰 보겠습니 다. 154 

페이지 조도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넣었 

는데 이렇게 하면 대충 몇 5®나 달성이 되는

겁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지금 제도에 조도개선 소요액이 기억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9억1,600만원 

을 배정렸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이렇게 되면 대충 목표가 몇 었로 정도 달 

성이 되는 겁니까, 조도개선 사업은.끝나는 

겁니까?

⑩ 시설과장 오형균

지금 괘냐하면 조도개선사업이 단순히 둥 

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천장의 문제까지 들 

어가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⑩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 

다.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 주신 것을 중심으 

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약집에 보면 11페 

이지 미국 현지 어학연수 거기 당초 21명에 

서 7천600만원인데 추가 20명이 더 된거지 

요 ， 그렇지요? 교사 어학연수를 말하는 거지 

요. 그러면은 이건 교사들 선발방법은 어떻 

거1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학연 

수를 다녀온 사람은 전체적으로 몇 명정도 

되고 앞으로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1



⑩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 전원 입 니 다.

지금 20명 정원된 속에는 초등교•사 10명 

중등교사 10명해서 20명입니다. 그들을 선 

발할 때는 초등의 경우는 희망자를 받아서 

그중에 현지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 

는 그 능력을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10명을 선정을 하고 중등교 

사는 희망자 중에서 그 경력이 많은 사람으 
로부터 아주 연령이 많은 사람은 연수를 받 

아 와도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연령을 

45세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의 중등 

의 경우 제일 많은 고령자가 43세가 되었습 

니다. 졸업하고 얼마 안되신 분들은 학구과 

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사람 

돌이 다녀오는 것이 좀을 것 같아서 그분들 

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시한 

인원이'8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등이 327명, 

초등이 166명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정8년 

부터 IMF영향으로 인원이 줄어 들어서 정8 

년에는 26명 /99년에는 21명으로 줄어들었 

는데 금년부터는 교육부에서부터 영어수업 

을 영어시간에는 수업을 영어로 해야한다는 
정책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20명이 놀었지만 앞 

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c}.

•  이기수 위원

그럼 이거 치코대학에서 한달동안 하는 

거지요?

⑩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재 1U 회-재2차 예 • 결산소위원회)

•  이기수 위원

이건 앞으로 영어를 초등학교에서부터 강 

화해 가면서 할 것이니까. 예산을 많이 편 

성해 가지고 전체 중등이 327명이면 영어 

교사의 몇 %인지는 모르지만 영어교사 본인 

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관 

심있게 연구해서 교사의 질을 높여 학생들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어 

학연수틀 영어만 하지 제 2외국어연수 독일 
어 • 불어 • 서반어는 안하고 있지요?

⑩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에, 제 2외국어는 독일어 • 불어를 현재 하 

고 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 실적도 있습니까?

⑩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매년 5명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불어 교사수에 비하면 5명은 적 
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⑩ 이기수 위원

앞으로 확대했으면 좀겠고, 갔다 온 분들 

에 대한 효과에 대한 사후에 관리문제는 전 

혀 없습니까?

⑩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지난번에 말씀이 계서서 가8년부터 해가 

지고 10년이 지났는데요, 운영성과에 종합 

결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전해드리 겠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4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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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예산배정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한 

때 교육감님 의의에서 이 정부에서 지원이 

미미했을 경우는 우리 소년체전 안하겠다고 

했던 거지요 어떻습니까? 에년에 지원했던 

금액과 금년의 지원금액 차이 앞으로의 전 

망은 어떻습니까?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붕

평생교육체육과장 김 래봉입니 다.

이기수위원님께서 저희 소년체전에 대해 

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고받게 생 

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시 • 도교육감님이나 

평생교육체육의•장 회의에서 처음에는 진흉 

공단에서 사회체육으로 150억내지 200을 풀 

면서 모든 체육에 기본 뿌리인 소년체육대 
회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 

기서 반대를 해가지고 88올림픽 때에 약 한 

7전억을 진훙공단에서 적립이 되서 그 이익 

금만 가지고 타 생활체육이나 일반체육으로 

돌리면서 소년체육대회에 투자를 안하기 때 

문에 정식거래를 해서 각 시 • 도에 5억씩을 

우선 강화훈련비와 장비비를 지원하지 않을 

때는 소년체전 자체틀 하지 않겠다. 2년전 

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5억원을 요구한 것 

이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은 다 주지 못하고 

우선 점차적으로 준다고 하면서 금년도 3억 

이 책정되어서 돌아오는 4월 7일, 8일날 교 

육감님 뜻을 받들어서 회의를 하는 것을 잡 

았는데. 일단 국가에서 3억을 주었기 때문 

에 출전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 에 

산을 가지고 우선 각 시 • 군에 소년체전출 

전팀이 확정이 되면 1인당 각 학교에 우선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당장 일선학교에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금년도 대회는 국가 

에서 3억씩 주었기 때문에, 모자라지만. 아 

마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과장님 교육감회의에서 주장읊 한 것같이 

5억 신청한 것이 3억 나온 것은 60% 나온겁 

니다. 전국 과장님 회의에서 5억이라 했으 

면 4억이나 아니면 5억을 다 주든지 큰 예 

산도 아닌데 받아 오는 것으토 해 주었으면 

합니다.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⑩ 어기수 위원

13페이지 봐 주세요. 임용결격자 퇴직보 

상금 7억 정도 되지요. 초등 • 중등 • 일반직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잘하려고 노 

력하다보면 어려운 문제도 많이 발생 되겠 

지만은 이것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중을 

해서 임용을 했다면 7억이라는 돈이 안 나 

가도 되는 것이지요，그렇지요? 그말이 사 

실이 지요?

⑩ 총무과장 이기수

그것은 아닙니다. 임용전 결격이 생겨서 

면직된 사람도 있고요, 또 임용후에 결격사 

항이 생겨서 면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 면직될 때에 퇴직금을 다 주어야 되는데 

다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낸 기여금 액수 

에다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만 나갔습니 

다.

⑩ 이기수 위원

(재 m 회-재2차 에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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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낸 금액이군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다시 아분들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니까 추 

가 입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도록 법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계산한 연 

금에 해당 되는 것만 받을 수 있어요.

⑩ 이기수 위원

그렇게 되면 원래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직했율때하고 이런 보상금을 줌으로써 처 

옴에 받았을 것과 더한다면 본래의 퇴직금 

과 비슷한 액수가 되는 겁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같은 액수가 되고 또 이사람들을 특별채 

용하도록 재임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예, 23페이지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라고 

해서 각 교육청별로 예산 배분했었던 것은 

어떤 특별기준으로 했으며 청주는 7, 충주 

6 이렇게 울량을 해놓은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겁니까?

⑩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 배분하기전에 종일 

반운영 가능하다고 하는 유치편 신청을 받 

아서, 에를 들면 독립원사가 있다든지 해서 

시설이 확보된 쪽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 숫자는 학교 숫자지요?

#  이기수 위원

에, 초 • 중등교왼, 일 반직공무원 사기 앙양 

에 대한 이전비 주는 것은 처음 생긴 것이 

지요?

⑩ 총무과장 이기수 
예, 그렇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26페이지 퇴직보상금은 명퇴자률 이야기 

하는 겁니까?

⑩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아까 말씀하신 임응결격으로 퇴직한 사람 

들이 연금을 다 못타가지고 보상해 주는 겁 

니다.

•  0|기수 위원

35페이지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운 

영해 본 결괴' 문제점은 없는지 에산절감' 효 

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요.

⑩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실습소를전국적으로 실시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토 농 

업기계만 훈련을 1주일씩 해서 거의 일년에 

14기만 실시해 왔습니다. 능업기계 자체가 

전국적으로 어느 학교든지 평균화 되어 있 

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부터 

는 공동실습소 과목을 다양하게 합니다. 여 

학생들은 원에분야로 해서 첨단조직관리• 
수경재배 . 육모, 축산과는 대가축 • 중소가축 

가공시설이 청주농고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바꾸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

⑩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여L 원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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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계는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낮추었습니다. 앞으로 능고에서 운영되는 것 

이 23기 공업쪽은 22기 21기 기계공고, 충 

북공고 2개학교에서 합니다. 그쪽에서는 시 

대가 요구하는 21세기의 첨단기계 실습을 

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많이 바위 

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 

면 좀 더 학생들의 식대문제 교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가지고 시간수를 줄여 주어 선생 

님들의 어려옴을 덜어주는게 문제입니다.

⑩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 드리고 이상일위원님이 질의하 

신 내융이지만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데 

전기소각로 다이육신 배출문제 때문에 매년 

소각로 문제를 질의를 했었거든요, 어떻습 

니까, 문제없습니까, 새로 나와 가지고요?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에. 그 부분이 에산이 통과■된다면 성능을 

충분히 분석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 제품 

을 구입하겠습니다.

_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이 기 수위 왼 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는 송진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⑩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쏠데는 많은데 비해서 에산은 부족하기때 

문에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늘리려고 애쓰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에 있어서 재산수입에 영동 범화초등학교

임대료가 1천300여만원 있는데 지금 도내에 

는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어서 위탁관리비 

가 상당액수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러한 폐교학교는 방치하지 말고 폐 

교재산 활용계획을 세워서 더 허물어지기 

전에 유상임대한다든가 매각둥으로 임대수 

입을 중대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금번 1회 추경에산 

은 교육의 질 향상에 최우선 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대비 교육시설 확보를 고려한 적절 

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본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교육제 

정의 효율적 운영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산은 교육수요자가 고루 혜택 

을 볼 수 있도룩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교무실 0/A 

시스템 사업을 '99년도에 고등학교 5개교, 

금번 추경에 증학교 12개교, 교원 4기명에 

게 1인당 97만원씩 4억 5,000여만원을 투자 

해서 교과연구를 위한 공간조성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는 교왼 사기진작 면에서나 잘하 

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직원에게 

파급될려면 10년이나 걸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능촌 

현대화 시범학교라고 해서 한 학교에 40억 

내지 50억 투자해서 도내 2개교에 초현대화 

학교시설율 만들어 늄았습니다. 물론 그 학 

교는 좋지요. 그러나 그와 대비되는 다른 

학교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0/A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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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도 그 한 교사에게 100만원 가까운 예 

산을 해 가지고 사주는 것은 좀지만 그 혜 

택을 못 받는 학교는 어떻하나요? 그렇게 

하고서 농촌현대화 학교도 일년에 한 학교 

씩 전도에 파급될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의 방침이고 툭별교부 

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 시정율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 

서 다수의 교원이 다수의 학교가 헤택을 볼 

수 있는 시책쪽으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두번째로 생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 

해서 무선어학실습기기를 99년도 당초예산 

에는 24개교에 에산율 집행했고 현재는 24 

개교에 2억원의 에산이 책정되었는데 학교 

에서 외국어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생들 

이 학원으로 몰린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 

니다. 이러한 마당에 생활외국어 교육에 도 

움이 되는 무선어학기기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이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없느냐? 2억여 

원은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각 지역교육청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색사업을 활발히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 
도록 해야 하는데 연초 기존 예산에 4개 

시 • 군에서만 약 1,000만원에 불과한 예산 

이 서있고 금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특 

색사업을 할 수 있는 각 지역교육청의 재량 

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 

고 학교장은 예산편성에 앞서서 교사에 의 

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의견도 반영하여야 하 

고 교육장은 학교장의 의건이 반영되고 도

에서는 교육장의 의건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제 
•외'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00년도 기존 예산에 학교 화장실 

보수개선 예산이 약 57억 편성되어 있었어 

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도 화장실 보수 개 

선 예산이 37억원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 

니다. 이 금액은 추경에산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서 해마다 화장실을 
보수해야 하느냐, 화장실에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집중적으로 

분석 검토해야 되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칠판을 청주 * 충주• 제 

천 시지역에만 7억5,000만원 들여서 사 줄 

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지역만 필요하고 군 

지역은 해당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정책성을 떤 질문같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연구틀 하시고 시간이 1시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U 1 시 02분 정회) 

(U 시 12분 속개》

⑩ 위원장 김광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진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 

행청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 영입니다.

먼저 폐교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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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11회-재2차 예 •결 산 소 위 원 회 》

데 마침 폐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고 이에 

맞게 조례개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폐교재산을 매각하거나 

관리하는데 제약받던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일도 대폭 하향 조정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차기쯤에는 폐교재산관리에 대 

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 

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0/A 시스템은 이것이 

특별교부사업입니다. 모든 학교에 이런 시 

설을 해주면은 얼하나 좋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언전가는 모든 학교에 이런 시스 

템을 갖출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다만 1인당 97만원이라는 막대한 에산 

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다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능촌현대화시범학교 관계 송위원 

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많이 

투쟁해가지고 재량편을 시 •도교육감에게 

많이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개축할 학교에 현대화시범학교를 개축 

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음에 무선어학실관계 말씀하셨는데 필 

요하다면은 다른 학교도 모두 설치해야 되 

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 무선어학실은 3년전 

까지만해도 1개학교에 3,000만원씩 지원해 

서 점차 몇 개교식 설치를 해주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257개교중 33개교가 무선어학실

이 설치되어 있고 중학교는 115개교 중에서 

50교, 고등학교는 77교중 38교에 설치가 되 

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 , 로 해당 

이 되고 초등학교로 블 때는 1於도 안됩니 

다. 이것도 점차 확대지원을 해야 할 것으 

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특색사업율 하려고 하는데 교 

육장의 제량린을 많이 부여해야 되지 않느 

냐 말씀하셨는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교육장의 재량편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교육장님이 원하시는 사업 또 학교에서 요 

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예 

산에도 있는데 이번에 또 들어가지 않았느 

냐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직원 

화장실입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는 직원화 

장실이 없는 학교가 110교가 있습니다, 그 

런데 그 직원 화장실이 없는 학교는 학생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직원 

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우선 중촉 

이 가능한데 이런 쪽에 루자하는 것으로 해 

소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칠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왜 시지역에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 

도 교육효과를 감안하여 시지역에 많은 학 

생이 있는데부터 점차 보급 척'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급이 되도록 차후 

부터는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 17 —



(재 111회-재2차 예 • 결산소위원회>

사업도 그 한 교사에게 100만원 가까운 예 

산을 해 가지고 사주는 것은 좋지만 그 혜 

택을 못 받는 학교는 어떻하나요? 그렇게 

하고서 농촌현대화 학교도 일년에 한 학교 

씩 전도에 파급될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의 방침이고 특별교부 

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 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 

서 다수의 교원이 다수의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두번째로 생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 

해서 무선어학실습기기를 99년도 당초에산 

에는 24개교에 예산을 집행했고 현재는 24 

개교에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학교 

에서 외국어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생들 

이 학원으로 플린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 

니다. 이러한 마당에 생활의국어 교육에 도 

옴이 되는 무선어학기기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이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없느냐? 2억여 

원은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각 지역교육청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색사업을 활발히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 
도록 해야 하는데 연초 기존 에산에 4개 

시 • 군에서만 약 1,000만원에 불과한 에산 

이 서있고 금변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쪽 

색사업을 할 수 있는 각 지역교육청의 재량 

핀을 부여할 될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 

고 학교장은 에산편성에 앞서서 교사에 의 

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의건도 반영하여야 하 

고 교육장은 학교장의 의건이 반영되고 도

에서는 교육장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의 룩성을 살리는 문제 

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00년도 기존 예산에 학교 화장실 

보수개선 예산이 약 57억 편성되어 있었어 

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도 화장실 보수 개 

선 예산이 37억원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 
니다. 이 금액은 추경예산의 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서 해마다 화장실을 

보수해야 하느냐, 화장실에 에산을 이렇게 

투자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집중적으로 

분석 검토해야 되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칠탄을 청주 * 충주• 제 

천 시지역에만 7억 5,000만원 들여서 사 줄 

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지역만 필요하고 군 

지역은 해당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정책성을 떤 질문같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고 시간이 1시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U 시 02분 정회》 

(11 시 12분 속개)

⑩ 위원장 김광수 

회의 속개롤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진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 

행청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 영입니다.

먼저 폐교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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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m 회-재2차 에 • 결산소위원회)

음에 각 지방에 있는 능업계고등학교에서 

는 학생 실험실습이 소흙히 된다고 해서 원 

성이 높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과장님의 견 

해는 어떻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제가 보 

는 견지에서도 통합목장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 선급한 시책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 

이 드는데 시책 자체를 제고해서 추진해 주 

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말 

씀할 자료가 없으면 30일까지 저에게 주시 

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능업계고등학교 학 

생들의 실습, 사활이 걸린 문제라 더욱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⑩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능업에 대해서 관대한 관심을 가지 

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공동실습이 하게된 

발상은 전국에서 충북이 제일 먼저 시범으 

로 한 것입니다. 저번에 가신 관리국장님이 

나 부감님이 17억8 .000만왼을 얻어와 가지 

고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상당 

히 기대를 하고 공동목장을 하게된 동기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장이 15년이 지난 시 

설이 처음에 할 때는 시설을 만족스럽게 루 

자하지 못했고 기존시설이 노후되어 재투자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됩니다. 낙후된 시 

설을 재투자하느니 이것을 모아서 한군데로 

첨단시설을 해서 지난번에 하던 14기에 운 

영할때는 거의가 농업중심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첨단시설을 해서 아이들을 14기에서 

23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학년을 중심으 

로 해서 실습을 하게 되었고, 두번째는 촉 

산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폐과가 되는 

실정이고 충북에도 3개 학교만이 축산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 

에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으냐 예 

를 들어서 보은농고 같은데 축산과가 없는 

데 목장을 해놓으면 물론 괴•목을 어느 과•에 

서 이수를 합니다 하는데 과가 틀리니까 거 

기 아이들 실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목장이 어느 학교든지 1然m이 

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을 거 

기까지 데리고 갈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거리 

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공동목장을 운 

영해 가지고 좀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한군데다가 집중 시설읊 현대식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한군데로 몰려놓으면 협의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시설속에서 기술을 많이 

늘려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지금 타 

도에서도 저희들 공동목장하는 서류를 많이 

보내 달라고 합니다. 청주농고 공동목장 거 

기에 울돤■계 때문에 어려움을 말이 겪었습 

니다. 아홉번인가 열번을 시추에서 요구하 

는 그 90톤의 양을 아직 못찾았습니다. 30 

톤 30톤 나오는데가 두군데 있기 때문에 기 

존에 있는 것하고 물을 모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결론읊 지었습니다. 물관계는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려도 축사가 대가축, 

중 • 소가축, 양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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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데식 물을 들리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롤 들어 제천 

농고에서 청주능고로 와서 1주일씩 와서 실 

습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시간표를 짜고 준 

비률 철저히 하지만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오무 5시까■지 실습을 시켜야 하고 두분 세 

분이 시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학생이기 

때문에 생활지도면이라든가, 이론적으론 차 

이는 안 나겠지만 교사들이 연구률 많이 해 

야 되겠고 또 선급하지 않느냐 그런데 안하 

면 안할 수록 남은 시설로 교육을 할려고 
하니까 새로운 기계 교구가 모자라고 더욱 

낙후된 지방에서는 더 낙후되지 않느냐 해 

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테 저희들로서는 

적절한 시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⑩ 손만재 위원

지금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앞 

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은 각 농업고등 

학교가 유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시내거 

든요, 그러니까 거기선 당이나 되!지나 소률 

못 키우게 되어 있어요, 목장이 없어지면서 

부터 학생돌이 소위 농업고등학교에 축산과" 

학'생들이 고양이를 보고 저거 돼지냐 이렇 

게 문제점도 생길 것 아니예요? 학교에서 

못기르고 축사 없어졌고 우선 좋은 환경에 

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 

다.
그러나 그런 문제롤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 

워가지고 축산겨' 학생들이 통합된 목장에서 

충분한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람니다.

(재 i l l 회-제2차 에 •결산소위원회 )

그 다음에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 

다.

공무원 이전비 5 ,6 0 0만원 에산이 책정이 

됐는데 인원도 56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 

러면 1인당 10만원씩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10만원씩 나누어 줄 것인가? 이걸 거리 관 

계없이 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산출근거를 

질의 드립니다.

⑩ 총무과장 이기수

5(Km까지는 8 1 ,W 0원 iOOKn까지는 만

원씩을 거기다가 이삿짐을 실고 갔을 때 인 

부임까지 포함해서 주도록 계산했습니다. 

대충 1인당 1〇만원 잡아 ♦으면 되지 않을 

까 어림잡아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⑩ 손만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 제가 에산을 다룰 때마 

다 질의를 하는데 금년도 수세식 화장실을 

개조하면은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학교도 아직도 많지요?

⑩ 시설과장 오형균 

예, 아직도 있습니다.

_  손만재 위원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그 학교명을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로 빨 

리 개조해서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학교에 

서는 핑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재래식 화장 

실 동수와 수세식 화장실 동수롤 자료를 내 

달라고 했더니 어떤 부작용이 나왔는가 하 

면 교문에 가면 학교장은 운동장 아침 몇 

시부터 저넉 몇 시까지 개방 이렇게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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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11회-재2차 예 • 결산소위원회》

놓았습니다. 운동장 변두리에 간이식 화장 

실 있던 것을 다 뜯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 

문도 잠그고 했는데 일요일날 용변은 어디 

서 봅니까 운동장 ■개방을 하지 말던지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 

어 앞으로 제가 자료 요구하는데 운동장에 

간이화장실 동수는 안넣어도 편참으니까 제 

발 그렇게 하지 마심시오. 그 자료 30일아 

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⑩ 시설과장 오형균 

에

► 참 조 : 서면답변자료 -  (별첨3》

(끝에 실음》

⑩ 손만재 위원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의 드 

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6억2,000만원이 추경에 중 

액이 되는데 초등학교는 전부 실시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거의 절반 

에 가까운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7개교가 

아직 학교급식이 되질 않고 있는데 1999년 

도에 중학교 52개교 고등학교 50개교에 학 

교급식을 실시 했습니다. 직접 학교에서 급 

식을 실시하는 학교 학교명, 위탁급식을 실 

시하는 학교명 이것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 드리는가 하면 위 

탁급식을 시키데 학부형님들이 대단히 여론 

이 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탁교육

을 앞으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하고 

학교자체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것 하고는 

학생 참여도가 다릅니다. 주무담당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 문제가 왜 생기느냐 문제 

점이 있으면 나열하여 서면으로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참 조 : 서면답변자료 -  (별첨3)

(끝예 실음》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께 여뭐 보겠 

습니다.

409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진천교육청 

과 괴산교육청에 승용차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장을 해 • 봐도 군수하고 차 

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느 행사에 가도 

조그만한 차를 타면 맨 署•에 들어가야 하고 

군수차 같은 큰 차를 타야 앞에 들어가고 

이거 얼마' 차이아니면 군수와 같은 급의 차 
를 사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 

는데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배기량 얼11!'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자 

체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군 

수와 같은 차률 사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 

느냐 하는 것입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이것은 종전까지는 지역교육장이 탈수 있 

는 차가 1800cc 미만이였습니다. 이번에 바 

위어서 2000cc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 

다. 종전에는 업무용 승용차로 되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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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바위어서 교육장 전용승용차로 되었습니 

다. 상당히 제고해주셨습니다. 이번 바편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된 차량은 지금 괴 

산• 진천이 제일 먼저 되는것 같은데 여기 

는 2000cc를 사도록 허가해주었습니다.

⑩ 손 만재 위원

그래서 업무용으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고 쓸수 있게 하는 문제, 배기량이 높게 하 

는 문제가 교육위원회 의장단협의회， 부의 

장단협의회에서 미리 건의가 되어서 교육부 

에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시정 

조치 되었으면 청에서도 지역교육장님께 인 

심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에, 추경에산에 들어 갔습니다.

⑩ 손 만 재  위원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⑩ 위 원 장  김 광 수

손만재위원님 질문하시 느라고 수고하셨습 

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 볼까 합니다. 세 

입분야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 

담금이라고 2,462만3,000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 99년도 세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⑩ 기 획 관 리 과 장  김진성

그중에서 2,173만7,000원은 ’ 98년도 정 

산분이고요 288만6,000천원 2000년도 확정 

분 차액입니다. 저희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세수에 몇 %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산이 

끝난 뒤에 추가로 더 준 것입니다.

(제111회-재2차 에 •결 산 소 위 원 회 》

⑯ 위원장 김광수 

그럼 2000년도에도 들어와 있어요?

⑩ 기러관리과장 김진성 

期8만6,000원은 금년도 분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우리 위왼님들이 질문을 잘 해 주셔서 저 

는 별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만 요번 에산 
은 580억중에서 대부분이 세출잉여금으로 

충당하고 국고보조는 200억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울품구입에 있어서 소각로라든가 
다목적칠판, 또는 전산화 사업으로 인해서 

컴퓨터, VTR로 여러가지 구입을 하실 것입 

니다. 그전에는 우리교육청에서 단가입찰구 

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물품구입에 어떻게 할것인 

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외 조달청 값으로 구 

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들어요. 조달청에 

서 구입하는 것하고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 

하고 장• 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단가입찰제는 계속 우리도가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물품에 한해서 단가입찰을 보이는게 아니라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들품이 

든지 이 단가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달청 요청과 입찰과의 장• 단점은 조달청 

단가는 비교적 적정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시행하게 되면 조달 

청 가격보다도 상당히 다운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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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조달청 품목이라고 해서 조달요청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산상 실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일반 입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일류 메이 

커 제품은 사실상 많이 비싸고 삼류 제품은 

싸고, 특히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구입하는 

컴퓨터라든지 VTR이라든가 여러가지 기종은 

입찰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 질로 보아서 입찰보다는 조달청에서 조 

달청 값으로 구입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 

이고 다음에 봤을 때 좋지 안겠느냐 말씀드 

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우리 본청에 관해서 질문 더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십시오

( “ 없습니다” 하는 위왼 있음}

분청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과장님께서도 

대단히 미안하지만 오전엔 본청만 다루고 

지역교육청은 오후에 다루어야 할 것 같습 

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46분 정회》 

U 4시 01분 속개》

⑩ 위원장 김광수

오.전에 이어서, 외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교육청의 질

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오전과 반대로 해서, 하겠습 

니다. 손만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⑩ 손만재 위원 

교육위원 손만재입니다,

청주교육청 관리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십 

시오.

에산자료 207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사업 

추진이다 해서 이번에 중액분이 7 ,4 0 0 여만 

원 본예산 합계 1억3 ,3 6 5 만원이 계상이 되 

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 볼 수 없는 사업이 

기 때문에 유아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입니다.

목적지원경비로 3 ,6 0 0 만원 7 ,4 5 0 만원 해 

서 1억1 ,0 5 0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신축 단독 원사에 교재교구확충비해서 

3진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 

리면 창신학교 단독 원사가 1 8 년도에 개원 

이 되었습니다. ’ 98년도에 D C가 와서 내부 
교구확보를 못했습니다. 에산이 없어서, 그 

래서 금년도에 세워주는 에산이고, 중설학 

급 교재교구 확충비 3 개원 작년도에 개교한 

남평 • 진흉• 경덕 * 원평 단독편사에 내부시 

설비 에산업니다. 그밑에 종일반 운영에는 

3개원 70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 독립원 

사가 7 학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원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 엄마들을 도와주고 이런 에산입니다, 또 

실외 놀이기구 1 ,0 0 0 만원 3개원 3 ,0 0 0 만원

(제111회-재2차 에 • 결산소위원회》

- 23 -



(제 i l l 회-재2차 예 • 결산소위원회)

감 액 이  되 어 도  지 장 이  없 는  거 지 요 ?있 습 니 다 . 당 초 에 산 에 도  3 ,0 0 0 만 원 이  있 는  

데 저 희  관 내 에  신 설 학 교 가  4 개 가  있 습 니  

다 . 당 초 에  예 산 에  있 는  3 ,0 0 0 만 원 을  집 행  

을  못 하 고  있 는  실 정 입 니 다 . 그 래 서  지 금  

3 ,0 0 0 만 원 하 고  6 ,0 0 0 만 원 언 데 , 1 ,5 0 0 만 원 씩  

4 개 원 을  해 주 려 고  하 는 데 , 신 설 된  4개 원 에  

실 외 놀 이 기 구 롤  각 원 마 다  해 주 려 고  합 니  

다 .

또  난 방 비 도  있 는 데  이 것 은  75학 급 에  50 

만 원 씩  겨 율 에  쏠 려 고  하 는  난 방 비 입 니 다 . 

그 래 서  총  1 억 1 ,0 5 0 만 원  계 상 되 었 습 니 다 .

⑩  손 만 재 위 원  

예 , 잘 알 았 습 니 다 .

210폐 이 지  정 수 비  보 급 이  8 개 교 가  있 는  

데 이 것 은  상 수 도 가  돌 어 가 지  않 는  학 교 입  

니 까 ?

⑩  청 주 교 육 청  관 리 과 장  나 성 찬  

농 촌 학 교 가  4학 교  있 는 데  거 기 에  직 원 용  

하 나 , 학 생 용 하 나 , 지 하 수 를  먹 는  학 교 입 니  

다 .

⑩  손 만 재 위 원

됐 습 니 다 .

그 리 고  2 1 1 _ 이 지  과 학 정 보 교 육 지 원 금 이  

기 존  예 산 에 서  4 ,9 0 0 여 만 원 이  감 액 이  되 었  

어 요 . 감 액 된  이 유 는  무 엇 입 니 까 ?

⑩ 청 주 교 육 청  관 리 과 장  나 성 찬  

각 학 교 에  정 보 망  구 축 비 인 데  도 에 서  예 

산 이  감 액 이  되 어 서  감 액 된  에 산  5 ,4 9 0 만 원  

인 데  4 ,9 4 0 만 원 인 가 를  중 등  전 산 망  구 축 으  

로  변 경  되 었 습 니 다 .

⑩  손 만 재 위 원

⑩  ■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우선 에산을 도교육청의 계획으로 중등으 

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도 계획으로 조정된 

것이 라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⑩  손만재 위원 

알았습니다.

들으로 질의말씀은 지금에산서 222페이지 

에 있습니다. 학교교육비중 교무실에 0/A시 

스템설치비로 9 ,7 0 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교실에 학생들 시설을 먼저 해주어야 

되는데 어째 교무실에 0 /A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9 ,7 0 0 만원이 계상되었는지요?

⑩  기팩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릴때에 公，k 특별교부금이 들 

어가는, 각 시 • 군별로 배분하는 중학교에 

4 억 5 ,0 0 0 만원의 일부분입니다. 청주시로 배 

정된 학교분입니다.

⑩  손만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진전교육청에 방송실 기자재 교체비 

로 청주시교육청에 1개교 1,000만원, 괴산 

교육청은 1 ,5 0 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진연교육청만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시 • 군 예산문제는 청주 * 충 주 • 제천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답변이 되겠고 나머지 

는 자체에산에서 자체 군 사업을 교육장님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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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타' 군 하 고  비 교 하 는 데 는  의 미 는  없 습 니  

다 .

⑩  손 만 재  위 원

그 것 이  몇 백 만 원  차 이 라 면  이 해 는  하 는 데  

어 느  시 • 군 에 는  1 ,5 0 0 만 원 인 데  유 독  진 천  

만  6 ,0 0 0 만 원 이  들 어 갔 어 요 ?

⑩  기 획 관 리 과 장  김 진 성  

진 천 교 육 청 은  강 당 의  방 송 시 설 이 기  때 문  

에 그 렇 답 니 다 .

⑩  손 만 재  위 원

강 당 에  방 송 시 설 을  하 는 데  6 ,0 0 0 만 원 이 나  

들 어 간 다 는  말 이 지 요 .

다 음 은  충 추 교 육 청  관 리 과 장  나 오 셨 으 면  

대 답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에 산 서 를  보 니 까  충 주 교 육 청 에 서 는  박'력 

신 장 에  대 해 서  대 단 히  잘  되 었 다 고  칭 찬 하  

고  싶 어 서  말 씀  드 린  것 인 데  다 른  교 육 청 도  

이 렇 게  학 력 신 장 에  대 해 서  예 산  할 에 가  되 

어 야  되 지  않 겠 느 냐  하 는  겁 니 다 . 그 렇 지  

않 아 도  교 육 계 가  많 이  불 신 을  받 고  있 는 데  

학 교 교 육 이  학 원 보 다  못 하 기  때 문 에  학 원 을  

보 낸 다  이 런  이 야 기 를  학 부 형 들 이  하 고  있 

습 니 다 . 지 역 교 육 청  관 리 과 장 님 들  많 이  오  

셨 기  때 문 에  말 씀 드 리 는 데  학 력 신 장 을  위 한  

예 산 요 구 가  있 을  때 는  많 이  반 영 이  되 어 서  

참 교 육 , 학 부 형 이  신 뢰 하 는  교 육 이  이 루 어  

질 수  있 도 록  협 조 하 여  주 시 기  바 람 니 다 . 

이 상  마 치 겠 습 니 다 .

⑩  위 원 장  김 광 수  

손 만 재 위 원 님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다 음 은  송 진 하 위 원 입 니 다 .

⑯  송 진 하  위 원  

송 진 하  교 육 위 원 입 니 다 .

청 주 교 육 청 에 서 는  주 요 사 업 비 로  역 사  박 물  

관 자 료 제 작 구 입 비 로  1 억9 ,0 0 0 만 원 을  세워 

능 았 는 데  역 사 박 풀 관 을  새 로  만 드 는  것 입 니  

까 ?

⑩  청 주 교 육 청  관 리 과 장  나 성 찬  

청 주 교 육 청  관 리 과 장  나 성 찬 입 니 다 .

역 사  발 풀 관 은  저 희  관 내  주 성 초 가  있 습  

니 다 ， 게 교 가  1907년 에  개 교 되 었 습 니 다 . 100 

년 을  불 과  6 〜7 년 남 겨 두 고  있 습 니 다 . 거 기  

에 옛 날  강 당  역 사 적 으 로  보 존 할  만 한  강 당  

이 있 습 니 다 . 지 나 간  100년 동 안 의  사 료 를  

강 당 에  모 아  발 전 상 을  한 눈 에  되 돌 아 보 고  

후 진 들 에 게  과 거 를  이 해 하 며  새 천 년 을  계 획  

하 게  하 가  위 해 서  교 육 역 사 박 물 관 을  주 성 초  

에 만 들 려 고  계 획 하 고  있 습 니 다 .

⑩  송 진 하  위 원

1억 9 ,0 0 0 만 원 이 면  완 성 이  됩 니 까 ?

⑩  청 주 교 육 청  관 리 과 장  나 성 찬  

학 교 에  교 장 선 생 님 의  구 상 에  의 해 서  요 구  

된 것 입 니 다 . 거 기 에  대 해 서  어 느 정 도  장 비  

나  자 료 를  확 충 하 는 지  자 세 히  확 인 을  못 했  

습 니 다 .

⑩  송 진 하  위 원

생 각 하 기  나 름 인 데  차 라 리  그  자 료 를  시 

박 풀 관 으 로  주 어 가 지 고  정 리 를  하 면  관 람 을  

할  수  있 고  효 과 적 이 지  않 느 냐 , 교 육 예 산 을  

가 지 고  하 지  않 아 도  되 고  그 런  문 제 도  생 각  

해 봐 야  될 것 같 습 니 다 . 꼭  해 야 한 다 면  모  

르 지 만  사 회 에  역 사  보 는  박 물 관 과  같 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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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면은 가치가 있게 활용되지 았느냐 생 

각해 봅니다. 또 이 돈 가지고 된다고 해도 
계속 투자가 된다면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 

겠느냐 생각해 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충주교육청에서는 전통문화계승 

릭■교를 위해서 검재옥교사기념관으로 내부 

시설에 1억6,000만원을 새웠는데 김재육교 

사는 반공관이었장아요, 옛날에 그것이 전 

통문화계숭관으로 바피 었나요?

⑩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지문기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지문기입니다. 

전통문화계승학교운영이란 것은 예산 편 

성할 때 사업명을 정 한것이지요, 같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명 자체를 전통문화 

계숭학교운영으로 정한 것이지 김재옥교사 

기념관으토 의미를 똑같이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⑩ 송진하 위원

김재육교사 하면 반공교사로서 반공교육 

을 중요시 할 때는 반공교육자료로 중요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통문화계숭관운영이 

라고 했습니다. 반공하고 전통문화계승하고 

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것인가 싶어 

-̂ 1. . . . . .

⑩ 에산담당 김용환

사업괴■목이요 전통문화계승학교라는 괴•목 

이 교육부에서 정해준 것이 있는데 그 괴•목 

안에다 김재옥교사기념관 정비 및 내부시설 

을 그 과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산출기초에 보시면 산출기초자체가 김재

옥교사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⑩ 송진하 위원 

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송진하위 원 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기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⑩ 이기수 위원 
이 기수위원입니다.

먼저 청주교육청에 질문을 합니다.- 

답변이 안되면 도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십 

시오.

청주에 조도 문제를 이상일위원님께서 말 

씀했는데 상당히 머흙된 것이 많지요, 미흡 

한 것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

오.

⑩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시설기획담당 이학신입니다. 제가 답변드 

리겠습니다.

조도개선 문제는 미흡한 곳이 참 많습니 

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현재 추경에서 편 

성한 것은 인문계 고교만이라고 우선 해주 

어야겠다고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조도개선 

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⑩ 이기수 위원

지금 기준이 300Lux이상입니까, 기준이?

⑩ 시설기픽담당 이학신 

300Lux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기준으로 충족 기준이 변동되는 바람에 미 

달되는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초 • 중학교는 야간에 오래 안하는데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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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계 고교는 자율학습을 야간에 많이 해서 

먼저 충족시키자 해서 야간공부 때문에 인 

문계 고등학교를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겁니 

다.

⑩ 이기수 위원

애들 시력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다른 

에산보다도 많이 반영해서 에들 건강하고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예, 알겠습니다.

•  〇|기수 위원

학생들 위탁급식 문제와 학교급식문제가 

앞에서 나왔는데 급식문제 영양가 축정문제 

로서 오늘은 점심식단이다 하면 몇 칼로리 

먹어야 되는데 학생들 급식한다고 해서 집 

에서 싸오는 점심보다도 영양문제，건강문제 

에 소홀하다고 한다면 안되는데 학교마다 

식단과 칼로리를 관계를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⑩  기픽a 리국장 고일영 

그 식단은 영양사가 짜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영양사를 검직을 시 

켰습니다. 정확한 칼로리량은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몇 칼로리 

고학년은 몇 칼로리 고등학생은 몇 칼로리 

를 섭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식단을 짜야 

하는데 아마 집에서 잘 먹겠습니다만 학교 

에서 제공하는 식사량만 가져도 충분한 칼 

로리 섭취를 한다라고 보고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과 학 적 으 로  하 신 다 고 요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고 일 영  

에 , 그 렇 습 니 다 .

€1 이 기 수  위 원

대 학 에 서  그 랬 고  소 프 트 웨 어 를  복 제 하 여  쓰  

고  해 서  한 참  문 제 가  많 았 지 요 . 소 프 트 웨 어  

개 발 관 계 , 구 입 관 계 에  대 한  예 산 , 복 제 관  

계 , 자 체 개 발 이  완 전 히  해 결 되 었 는 지 요 ?

⑯  교 육 국 장  이 주 원  

교 육 국 장  이 주 원 입 니 다 .

학 교 에 만  작 년 까 지  복 제 하 는  것 을  허 용 했  

는 데  일 선  학 교 에 도  북 제 관 계  때 문 에  문 제  

가  많 이  되 고  해 서  저 희  교 육 청  산 하  기 관  

은  복 제 한  것  없 에 고  보 왼 :해 서  정 품 으 로 만  

사 용 하 려 고  합 니 다 . 일 선 학 교 에 만  작 년 까 지  

허 용 했 었 는 데  일 선 학 교 도  올 해  에 산 계 획 에  

들 어  있 습 니 다 .

⑩  이 기 수  위 원

그 게  예 산 에  얼 마 나  편 성 했 습 니 까 ?

⑩  기 픽 관 리 과 장  김 진 성  

저 희 들 이  총 소 요 액 을  대 략  20 억 을  잡 았 습  

니 다 . 금 년 도  당 초 예 산 에  10억 을  편 성 했 고  

나 머 지 를  곧  해 결 할  계 획 입 니 다 . 그 래 서  전 

부  정 품 을  사  쓰 도 록  계 획 하 고  있 습 니 다 .

⑩  이 기 수  위 원

교 육 기 관 에 서  문 제 가  안 되 게  잘  해 결 해  

주 세 요 , 그 리 고  청 주 교 육 청  에 산  214페 이 지  

당 초 예 산  토 지 매 입 비 를  42 억 했 다 가  81억 으  

로  추 경 에 서  중 액 되 었 는 데 , 어 떻 습 니 까 . 나  

중 에  추 경 에 서  적 게  잡 을 려 고  중 액 시 킨  것 

인 지 . 어 떻 게  이 렇 게  갑 자 기  늘 어 났 는 지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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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청 주 교 육 청  관 리 과 장  나 성 찬

청 주 교 육 청  관 리 과 장  나 성 찬 입 니 다 . 제 가  

말 씀 드 리  겠 습 니  다 .

2000년 당 초  에 산 에  개 신 초 • 분 평 초  계 약  

금 입 니 다 . 요 번 에  3 9 억 700만 원 은  명 암 초  토  

지 구 입 비  전 액 입 니 다 . 세 교 가  관 계 되 는 것 인  

데 분 평 초 는  계 약 금 만  4 억 5 ,0 0 0 만 원 , 개 신  

초 는  42 억 1 ,1 0 0 만 원  이 번 에  추 경 에 서  39억 

700만 원 은  명 암 초  토 지 구 입 지  전 액 입 니 다 .

⑩  이 기 수  위 원

예 산 을  81억 이 여 야  하 는 데  4 2 억 만  한  것 

은  추 경 을  생 각 해 서  그 렇 게  새 워  놓 고  추 경  

에  다 시  39억 을  새 워 야 만  81 억 이  되 어 서  학  

교  땅 을  무 난 하 게  사 서  학 교 를  건 립 할  수  

있 는  것 이 라 고  생 각 하 는 지 요 ?

⑩  기 픽 관 리 과 장  김 진 성

제 가  말 씀 드 리 겠 습 니 다 .

택 지  개 발 지 역 내 에  학 교 부 지 를  청 주 지 역  

수 웅 계 획 을  보 고  토 지 공 사 든 지  택 지 개 발 공  

사 하 고  청 주 시 내  수 용 계 획 을  보 고  초 등 학 교  

는  몇 필 지 ,중 학 교 는  몇 필 지 하 고  집 어  넣 

었 는 데 , 용 암 지 역 은  세 필 지  정 도 가  초 등  2 

필 지 , 중 등  1필 지  들 어 가  있 습 니 다 . 금 년  3 

월 에  토 개 공 에 서  용 암  2지 구 가  지 금  거의 

공 사 가  왼■료되어서 통 보 가  왔 습 니 다 . 동 보  

가  오 기 를  이 미  분 양 을  해 서  2001년 후 반 기  

부 터  2002년 에  거 쳐 서  입 주 가  된 다 고  통 보  

가  왔 기  _ 문 에  거 기 에  맞 추 어  추 경 에  반영 

한  것 입 니 다 . 요 약 해 서  말 씀 올 리 면  택 지 개  

발 지 구 내 에  대 충  신 설 학 교 가  다  들 어 가 는 데  

언 제 쯤  시 작 해 서  언 제  완 료 가  된 다 고  통 보

가  되 면  거 기 에  맞 추 어 서  예 산 을  확 보 하 는  

것 입 니 다 . 그 런 데  이 번 에  추 경 직 전 에  통 보  

가  왔 기  때 문 에  거 기 에  맞 춰  추 경 에  반 영 한  

것 입 니 다 .

⑩  이 기 수  위 원  

그 럼  위 에  왔 다 면  문 제 가 ……

⑩  기 러 관 리 과 장  김 진 성  

조 금  어 려 웠 을  것 입 니 다 .

⑩  이 기 수  위 원

이 렇 게  큰  예 산 을  추 경 에 서  반 영 한 다 고  

머 리  추 측 이  혔 다 면  신 설 하 고  안 하 고  문 제  

도  상 당 히  중 요 하 기  때 문 에  애 들  수 용 하 고  

연 관 되 기 에  당 초  에 산 에  예 산  확 보 를  해 야  

되 지  않 느 냐  해 서  질 의 드 린  것 입 니 다 .

다 음  지 붕 방 수 가  52억 씩  되 는 데 . 청 주 시  

는  41개 학 교 가  되 어  있 어 요 , 52억 이 라 는  

얘 기 는  상 당 히  많 은 데  이 게  어 떻 게  된  것입 

니 까 ?

⑩  청 주 교 육 청  관 리 과 장  나 성 찬  

5 백 20만 원  4 2 .5실 입 니 다 .

⑩  이 기 수  위 원  

예 , 알 겠 습 니 다 .

255페 이 지  무 인 경 비 시 스 템  1실 에  얼 마 입  

니 까 ?

⑩  청 주 교 육 청  관 리 과 장  나 성 찬  

여 기  계 상 된  것 은  본 청 에  설 치 할 려 고  한  

예 산 입 니 다 . 자 체 로 만  세 울  예 정 이 었 는 데  

이 것 과  연 계 해 서  시 스 템 을  설 치 해 서  더 완  

벽 한  도 난 방 지 와  시 설  보 완 을  하 기  위 해  시 

스 템 을  하 는  시 설 입 니 다 .

•  이 기 수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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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었율 경우에는 숙직을 합니까'?

⑩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e  

종전에는 숙직을 2명씩 했습니다. 이걸 

계획해 가지고 i 명으로 줄일려고 하고 있습 

니다.

⑩ 이기수 위원

시내 변두리 학교에 무인경비시스템읊 설 

외하고 숙직도 하고 이중으로 실시하는데 

없으세요?

⑩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전 학교에 전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 규모로 

봐서는 학교 규모가 방대하고 또 기자재가 

많이 었어서 숙직을 하는 학교가 대다수인 

테 재택하는 학교가 3학교 있습니다. 그 중 

에서 1인이 근무하는데도 몇 학교 있고 대 

다수가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⑩ 이기수 우|원

시스템 설치를 하고도 2인이 숙직을 하나 

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재택근 

무하던가 2인이 하던가 교장선생님께서 결 

정을 하는 것인데 아직은 교장선생님들께서 

마음을 못 놓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그래 

서 두사람이 하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중 

으로 하는데 앞으로 교장선생님께 재택근무 

나 근무자를 1인으로 줄이는 것을 진장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막대한 돈을 들이고

서 시설한거나 안한거나 숙직 똑 같이 한다 

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구분해야지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숙직은 종 

전대로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에산교육의 낭 

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관려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보충설명 드 

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시내는 말할 것도 없이 

읍지역도 심지어는 시골까지 갖추고 있는데 

당직은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숙직은 기능 

직이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일직문제가 나왔 

었습니다. 시내 학교도 일직도 하지 말고 

재택근무로 하게 해달라고 전교조에서 주장 

하고 한 사항입니다. 일직은 시내학교는 학 

교개방 문제 때문에 일직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숙직은 재택근무를 진장하고 당직 

을 2인에서 1인으로 재택근무해도 당직비를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시스템 

을 해놓고 똑같이 숙직을 안하면 경비만 이 

중으로 지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 

실수 있습니다. 보안시스템을 해놓으면은 

당직을 2명이 하던 것을 1명이 한다던지 이 

렇게 하게 됩니다. 당직비는 1일 1만원씩 

나가니까. 한달에 30만원 나가겠지요 용역 

료는 한달에 한 14만원내지 15만원 나갑니 

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지요 

⑩ 이기수 위원

그걸 지적하는 경우도 많은데 무인경비시 

스템 했다든지, 하면 당직을 어떤 방법으로 

정정을 해야든지, 문제가 제기되면 안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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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또 한가지는 무인경비시스템 해 가지 

고 거리가 멀어서 도둑질울 해 가지고 간다 

던지 이렇게 되는 일도 우려할 수 있는 경 

우니끼" 오히려 하지 않고 숙직하는 것이 좀 

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247페이지인가 248페이지 인데, 충주교육 

청 지붕방수률 247테이지에서도 1실을 248 

페이지에서도 지붕방수 1실 했는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같이 2실로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⑩ 기틱관리과장 김진성 

재원에 따라 나눕니다. 환경개선비하고 

일반시설 비로 나누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재원이 달라서요.......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이 기 수위 원 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⑩ 이상일 위원

단가입찰제를 적용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각교•육청에서 풀건을 구입하는데 학교 

에 위임하면 교장 자율진은 있지만 문제가 

생겨요. 업자들끼리 문제를 일으켜서 진실 

된 것도 있고 때로는 모함이라든지 해서 불 

협화음이 있을수도 있는데, 깨못한 공직풍 

토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지 단가입 

찰에 대한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려주 

세요. 교장선생님이 ^다꾸 여기에 말려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단가입찰에 장• 단점은 참 많습니다. 교 

장의 자율편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업무 

의 번잡을 피하고 실질적으로 득이 될 때 

이런때 히는 것이지 작은 금액을 단가입찰 

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딘:가입 

찰을 할 때에는 여러 학교가 같은 물건을 

살 때 하는 것이지 학교별로 사는 물건이 

각각 다른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 

다.

⑩ 이상일 위원

앞으로 신학기에 많은 물품을 학교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끝나면 득 문제가 

생김니다. 무슨 에방책이 없습니까?

•  기러관리국장 고일영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행정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회계법규를 준수해서 교장이 

그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일팔해서 에산을 

세워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단가입찰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예, 두번째 화장실 문제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폐교에정학교 여기는 투자하지 않 

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지 

학부모들이 대단히 불평이 많고 보기도 좋 

지 않습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학생수는 해마도 줄어들고 이미 폐교하기 

로 결정이 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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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언제 폐교될 것인지 알면서 투자한다 

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의 실정율 

생각하면 내일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학 

생들과 교직원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해 

주어야만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바로 폐교 
될 때에다 영구시설을 한다는 것은 깊이 생 

각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⑩ 이상일 위원

도시학교와 격차가 심해지니까요, 어떤 방 

법을 강구해 주어야지요?

⑩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통•폐합이 거의 다 이루어졌 

습니다. 통•폐합 대상학교가 얼마 없습니 

다. 타도 충남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지역은 

안한 곳이 많습니다. 지난 해에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세종로에 같은데서 시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도는 거의 다 2,3년이내 

에 통 • 폐합이 완료됩니다. 그런 통폐합 대 

상학교라도 소파수리 이런 것은 할수 있습 

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망은 돈 

을 들여서 하는 대수선비이고 이용이 어려 

운 소파수리는 할 수 있고 그 학교가 통폐 

합되어서 본교로 가면 거기는 잘 되어 있으 

니까 깨곳한 환경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⑩ 이상일 위원

충주교육청 과장님 우리 관내는 몇개의 

화장실이 그런데가 있나요?

⑩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지문기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지문기입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럼 언제 해결되나요?

⑩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지문기 

지금 현재로서는 새토 신축해 줄 에정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 생기면 소규모로 해 

줄려고 에상하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충주수영장 지붕이 누수가 되는데 겨울만 

지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다른 방법 없습니 

까? 첫 해 쓰고서 해마다 몇백만원식 교체 

해야 되니까 낭비가 많이 되지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지금 충주뿐만 아니라 청주, 제전에도 있 

고 지붕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십억 돌기 

때문에 그 간접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수십 

억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하기 어 

려운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사항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⑩ 기획3 리과장 김진성 

수영장 관계는 거기 아닌 다른테도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큰 수리비는 아니더라도 

바닥 페인트칠이라든지 타일을 갈아끼운다 

든지 라이닝을 넣고 하는 것은 어느 수영장 

이든지 1년에 한번 수리를 합니다.

⑩ 이상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원위린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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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충원 위원 

예，이충원입니다.

저는 하나 하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까지 오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 말씀 

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여러 지역교육청에 

서 오셨는테 뭐하러 불렀느냐 할 수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충주도 그 

렇고 음성도 그렇고 담장있지요, 먼저도 제 

가 이야기 했지요. 값이 비싼데 b당 36만원 

씩 80n하는데 100m도 아닌데 3,000만원씩 

음성도 하나 있는데 150m인데 5,400만원 들 

거든요. 교육적 가치가 내부시설보다 더. 있 

는가. 제고할 필요 없습니까? 교육적으로 내 

부보다는 외부에 치장을 꼭 해야 되기 때문 

에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건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함입니다. 이번에 사물함 

을 보니까 1,000개 정도 새로 만드는데 여 

기서 2만1,000진씩인데 1,000개면 2천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교체를 해야 되나 

요?

⑩ 시설기픽담당 이학신 

시설 기획담당 이학신입니다.

사물함 관계는 현시점에서 교체 완료입니 

다. 앞으로 망가진다든지 학급중설이 된다 

든지 하는데에 대한 교체가 있고 지금 현재 

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⑩ 이충원 위원

먼저 예산이 7억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좀 

업자간에 잘 살펴주세요, 이것이 세사람이

다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이련 것 

은 교육감님 의사대토 자율경쟁입찰을 보면 

어떻습니까?

⑩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설치되어 있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 이미 있는 것 하고 교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 

하고 또 뒤에 있는 것 헐고서 맞추어야 하 

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⑩ 이충원 위원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칠판이 있죠, 다목적칠 

판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고도의 교육적 목 

적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에 120만원인데 이것이 끼번에 대충하는 것 

만 해도 600여게 되는데 600개를 120만원으 

로 곱했을 때의 액수 총 7억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충북에 전학급이 몇학급인지 
모르지만 %료될 때면은 처음것은 士•쓰게 

됩니다. 한 4~5년 밖에 수명이 못갑니다. 

상당히 고가인데 도시에서부터 해나간다고 

했는데, 무엇이 더 급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질 않겠나요, 이런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 

는 것이지요?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일부 구입된 데가 많이 있습니 

다. 고등학교는 들났고요.

⑩ 이충원 위원

조금전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 

이 지역에 농촌시범학교에 한군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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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다 이렇게 되면 그와 같은 건물올 만들 

려고 하면 적어도 2W)년 걸려야 됩니다. 이 

건 뜯고 한군데다 너무 많은 에산을 투자하 

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시설도 제가 보기 

엔 고가의 칠판하나에 120만원인가 130만원 

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 

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경비입니다.

이것은 시달이 어느 정도 되었을벤데 시 

단위에 교당 주는 액수가 다르데요. 어떤 

학교는. 30만왼, 어떤 학교는 20만원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균형을 맞추어 주 

어야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희롤 개최할 때에 연수교재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어떤 군은 한 진 

에 200하는데 1만2,000원 어떤데는 1,200원 

이렇게 되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화주 

세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교재는 법이 바위고 조금 있으면 조례개 

정한 것을 심사률 해주시겠지만은 법이 바 

위면서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수를 법 

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운 

영위원 연수교재를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사다가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각 시 • 도마 

다 주문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전체를 같이 

하면 적게들지 않느냐 해서 같이 구입한 것 

입니다.

⑩ 이충원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데는 1만2,000원 하 

는 데가 있고 어디는 2 ,_ 원  한 곳이 있어

요.

醫  기척3리과장 검a 성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 드 

릴수는 없고 1.200원 하는데는 간단하게 리 

플렛으로 1~2장으로 되어 있고 1만2,000원 

하는데는 책자로 된 것입니다.

⑩  이충원 위원

에, 알았습니 다. 다른 것은 다 말씀을 해 

주셨고 끝으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 

다.

시• 군별 예산의 균형 배정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들론 악■교와 학급수, 

신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행 

정담당 하시는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흔 
히 이야기하기를 힘있는 자가 혜택을 많이 

받지 않는가. 예산을 요구해서 안된데는 안 

된대로 된데는 된대로의 자꾸 논란이 있습 

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셔서 

균형 배분하는 데에 험을 써 주십시오. 잘 

못하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나 해서 말씀 드 

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이충원우ᅵ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진하위원님께서 청주교육청 역사 

박풀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성초등 

학교에서 하는가 보죠, 1억9,000만원 예산 

이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지요?

213쪽 내부자료제작 9,000만원, 215쪽에 

보면 역사박뮬관시설 1억이구요. 그렇면 학 

교에 시설할 만한 교실은 여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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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지하수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 

다.

⑩ 위원장 김광수

⑩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주성초등학교■에 일정때 지은 강당이 있습 

니다. 교실 4칸의 강당이 있습니다. 지금 

신형의 강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강 

당을 외부 수리해서 내부에다 역사교육 충 

북교육의 실상읊 나타낼 수 있는 장소로 활 

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 

록 시설을 한다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⑯ 청주교육청관리과장 나성찬 

여1, 노력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그 다음에 청주시내 학교의 수듯물 사정 

인데요, 정수기 내지 지하■수 보수를 한다고 

하는 에산이 몇군데 있는데 수돗물을 정수 

하는 겁니까?

⑩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지금 청주시내에 지하수가 있는 학교가 4 

학교•가 있습니다. 봉정초 • 내곡초 • 서촌초 • 

운동초가 있는데 상수도가 가지 안고 지하 

수를 먹을 망정 음용에 적합하다고 판정 받 

은 지하수입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 

위원 어머니회장들께서 정수기를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개운하게 하기 위하여 정수기 

를 2대씩 8대 사주는 것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수뜻물 사용하는데는 지금 정수기롤 사용 

하지 않나요?

⑩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수듯울 사용하는 청주시내 학교가 정수기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⑩ 청주교육청 관려과장 나성찬 

수듯물 사용하며 정수기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사응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하수 

시설비가 300만원씩 그것은 화장실과 다른 

허드뱃. 들을 쓰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 가지 

고 4~5년씩 되면 지하 모터라든지 모래가 

쌓이고 울도 수맥이 줄고 남아 가지고 청소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 

다,

⑩ 위원장 검광수

그 다음에 명암초등학교에 39억 부지매입 

비는 평당 얼마나 주고 산 것입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 획 관리 과장 김 진성 입 니 다.

평당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초등학교 부 

지매입비는 조성비의 70%만 주고 매입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217쪽 다음은 청주시의 학교하고 청원군 

의 초등학교인데, 2,500만원이 들어있고 청 

왼군에는 1억1,390만왼이 들어 있는데 이렇 

게 진입로 포장 공사를 교육청 에산으로 해 

야 되나요?

⑩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청주시에 포장비가 1억2,500만원이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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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우암초와 중앙초 진입로 포장 

과 내부진입로 포장으로 학생들의 통행이나 

놀이에 지장이 없고 그것을 안할 경우 교실 

로 그 흙이 그대로 묻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교육환경에 지장이 있습니다. 학교장님 

과 학부형님들의 건의로 매년 올라오는 사 

업이라" 이번에 에산율 세폈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에, 알았습니다.

청원교육청 말씀해 주십시오?

⑩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이름무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이용무입니다.

강내와 가덕학교인데요. 강내에 진입로 포 

장관계률 자체재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과정입니다. 자체재원이 교육장님 재량사업 

비가 5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7(까를 지금 

시설비로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포장관계는 그전에 예산에는 별로 안들었 

었는데 이번에는 각 시 • 군 마다 상당히 들 

어 있어요?

⑩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이륭무

운동장 교문에서 학교 건물까지의 포장관 

계를 확보해 능았습니다.

⑩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그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 

다. 청주시 중앙초등학교하고 우암초가 있 

는데 높고 저지대 학교가 돼 있어서 공사를 

하던지 하면 운동장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 

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아 

주 학생들이 에를 먹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가 오면 말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일부 

툴 했습니다. 이번에 더 하려고 합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다음에 한가지 더는, 한마음축제를 하는게 

있어요 이것이 각 시 • 군지역에 500만원씩 

균일하게 배정이 되었어요 큰 지역이나 작 
은 지역이나 똑 같이 배정되었나요, 청원군 

은 왜 배정하지 않았나요?

⑩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이총무 

저희들은 종합에술제라는 당초사업이 있 

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은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각 시 • 군 단위로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⑩  교육국장 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한a|음축제는 금년 들어서 새토 시작한 

특별사업입니다. 도단위 차원에서 충청북도 

• 검찰청 • 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축 

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5월 22일 소년체전 

할 때 하게 되는데, 그 사전단계로서 각 

시 • 군에서 협의해서 사람이 인솔해서 청주 

시에 참여하는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충청 

북도에서 에산지원하고 검찰청에서 지원하 

고 저희들도 합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에산편성이 대개 500만원씩을 배정한다구 

요?

⑯ 교육국장 이주원 

여그렇습니다 .

⑯ 위원장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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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함》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 

장시간 동안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 고생

(재 m 회-제2차 에 • 결산소위원회)

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본 추경에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 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니다.

U 5시 〇6분 산회)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광수, 간사 이기수,
위원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〇출석공무원 : W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 청주교육청관리과장 나성찬,
청원교육청관리과장 이풍무 , 충주교육청관리과장 지문기 ,
제천교육청관리과장 표순성 ,

졌 부  록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 ( 별첨 2) 

-  서연답변자료 : (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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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 _  第 3 號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29일 (수요일》 11시 12분

_ 旧 程  (재i l l 회 임시회 재3차 에산 • 결산소위원회)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案件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m  시 犯분 ■ )
⑩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결산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차 소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 

을 마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 •세출재i 회추가경정예산안 

⑩ 위원장 김광수

2000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 

출제1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본 추경에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훨'한 계 

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13분 정회》 

(11 시 23분 속개)

⑩ 위원장 김광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조정하기 

로 한 부분은, 도내 공고 및 상고 18개교의 

인터넷 접속능력 향상을 위한 캐쉬서버 확 

충사업비 9,900만원중 상고를 제외한 공고 

11개교분 6천50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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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11회-재3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교의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비 3억6,400만원 

총 4억 2,45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 

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정내용과 같이 본 추경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2000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1희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사업비 
를 예비비에 편입하여 세입 • 세출 예산 각

0 출석위원 : 6영

위원장 김광수, 간사 이기수,

각 8 .115억4,114만 6,000원으로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편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며, 추경예산안 편성에 애쓰신 집행청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 

침과 아울러 제3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니다.

감사합니다.

U i  시 27분 산회》

위원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〇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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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 • 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4.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송진 하

이 상 일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희  의 사 일 정 ( 안 》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희》

m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3. 27

《월》

11:40-

I제1차 예 산 • 결산소위원회1

1. 위원장 선출의 건 

z  간사 선홀의 건

3. 의사일정 걸정의 건

2000. 3. 28

《화》

10:00-

I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 회추가경정예산안

2000. 3. 29

《수》

1t :00~

【제3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J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충 ' 

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X !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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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에산(안》설명자료

，5r JXtY 1舊시| ，■■니 ■—■ ■_，， jf%중 정 ^  도 교 '*T 〇

-， i | " |  一



I . 기본방향.

o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0  제7차 교육과정대비 교육시설 확보 

〇 교육환경 개선 및 수용시설 확보 

0  교원 사기진작 방안 모색

n . 재원별 개요

(단 위 : 천원) •

재 원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교부금 경상재정교부금조정 m m

양 여  금 양여금 조정 1,斑6314

특별교부금 전국소년체육대회참가훈련비 m m

보 조 금_*■_ ，_ * _  ImI 귀국학생 담당교사 연수의 4건 m 我〇

도세전입금 도세전입금《m  정산분 포함》 24,623

자체재원
폐교채산 임대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인상분) 
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 험 수수료

■ 0 0  
3,7， 83 • 

425

순세계잉여금 ’9致순세계잉여금 ' 52,097,^8

합 계 5 8 , 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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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 예 산 액  규 모  

1. 에산총액
(단위 : 천원)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A  감 비 고

811,541,146 752,743,363 기정예산대비 7 .8% 증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중 A  감

비고
금 액 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811,541,1 必 100.0 100.0 58,797,783 7.8

국가부담수입 技明49.477 81.1 655^7.883 公7.1 ■ . 致 4 0.4
■•지방재정교부금 458,487,000 563 457,63a〇〇〇 608 授■ 0 0.6
••지방교육양여금 165,015.314 203 163,059,000 21.7 1W 14 12
-교육환경개선비 30,806,000 3.8 30.808,(XX) 41 0 0.0
- 국고지 ■는금 3.939.133 0.5 a 務0.8S 05 TB2E0 2.0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4,294,003 0.5 4269,380 0.6 24,後3 0.6
수입
-법정전입금 a924,6S 05 a9〇a〇oo 05 24,623 0.6
-비법정전입금 369380 0.0 369380 0.1 0 0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 148,997,664 18.4 93,116,C燃 123 55,881^66] .60.0
계부담수입
-재산수입 紀 1,397 01 607,797 0.1 ! ■ 0 22
- 입학금및수업료 42,341^5 52 했571我2 51 3,■ 秘 3 9.7
- 사용료및수수료 406,561 0.1 406,136 0.1 m 0.1
-잡수입 4,119^3 05 4,11933 05 0 0.0
_ 이월금 公4,4(往裝8 7,9 12.309.CXX) ’ 16 ^097회 m 3
~지방교육채 37.KEOOO 46 7̂.102.000 49 0 0.0

주민(기관등) 9 〇 9 〇 〇 〇
부담수입

L V J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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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출

(단위 : 천원, %)

관 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중 A  감

금 액 비율
〇| 고

합 계 811,541,146 752,743,363 潔,797,7期 7.8

유 치 원 3,m 922 2,958,3^ 966,540 我.7

초 등 학 교 127,29138 107,■ ，路 4 19,925,344 18.6

중 학 교 76,效9,661 ©,297,660 13,公42,001 21.6

고 유 #  교 71209,732 54,534,734 16,674,9燃 30.6

특 수 학 교 8,360,412 8,161,140 199,272 2.4

기 타 학 교 ■ 1,150 0 0.0

평 생 교 육 U 82.621 963,391 219,230 22.8

급 여 관 리 ■,874311 420,874,311 0 0.0

복 지  • 후 생 56,909.118 52,968,795 3,940,323 7.4

교육위원회 349,540 307,912 41,改8 13.5

교 육 청 6,129,628 5,363,976 765,按2 14.3

지역교육청 4,489,510 3,388,040 1401,470 325

교육지원기관 3348,532 2.031，:公8 1,317,294 64.9

지 방 채 상 환 6.521, 務0 6,521,850 0 0.0

제 지  출 금 2，241 ’ 0 1 2241 대

예 비 비 24.006,570 j % (XM，7801 1,79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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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세출예산 주요투자사업 내역

1. 21세기 선진 교육환경 개선 : 32,期0 _ 만원

□  제7차 교육과정 교육시설 확보 . 7 ,1 7 0 백만원

〇 특별교실 및 교실 증축 : 73 .5실 7 ,170백만원

□  교육환경개선 시설
〇 교실중 • 개축 : 3】실

〇 교원편의실 확충 : 1실

〇 대 수 선 : 1,39】실 

〇 교실난방개선 : 315실

〇 화장실 개선 : 55실

〇 급수시설 개선 : 39개소
〇 승압 시설 : 9교

〇 외부환경 개선 : 100개소
〇 기 타 시 설  :

□  교직원 화장실
〇 교직원 화장실 확충 및 보수

16^230백만원

1浴74백만원 

않백만원 

7 ,356백만원 

1 ,416백만원 

419백만원 

72 J  백만원 

683 백만원 

3 ,213백만원 

696백만원

2446백만원
： 42실 2 4 4 6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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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및 일반시설 확충 7,044백만원

〇 교실증축 : 10.5실 564백만원

〇 초 • 중통합학교 시설(덕산초) : l M 백만원

〇 단독유치원사 신죽(운천조》 

0 부족 교실증축(신백초》

〇 다목적교실 신죽(연풍초)

〇 파：람실 개선 
〇 급식시설 개선 

0 체육장 시설 

〇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〇 기타시설

2. 학교신설 : 12,41◎백만원

□  신설학교 부지매입 

〇 가칭 「명암초j  ： I2,509m:
〇 가칭 1■복대고」: ism m 1

: 1동 400백만원 

： 6.5실 407백만원 

: 6效)백만원 午5 》

： 4실 297백만원

： 7개소 敬1백만원 

: 8개소 4裝백만원 

： _ 백만원

U 77 백만원

12,181 백만원

3,907백만원 
8,274 백만원

□  신설학교 설계용역비(가칭 명암초》 229백만원

3. 교육정보화 사업 ： 1,08◎백만원

□  학교전산망 구축 
〇 공립 초 - 중 * 특수(31 교) 
〇 사립특수 • 고(6교)

497백만원
360백 만원 {육고S조5  99액안웠} 
13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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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교육실 확충(청주，충주,제천,청원과학관) 2T70백만원 

〇 성능이 낙후된 컴퓨터 교체 및 확충

□  캐쉬서버 확충(18교)

〇 인터넷 접속속도 향상

□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교육과학연구원)

〇 교육용 S / W  개발 • 보급 1校백 만원

0 우수 S / W 복제 • 보급 17 백만원

〇 V T R 영상자료 개발 • 보급 4 백만원
〇 컴퓨터 연수 14 백만원

□  교육정보활용능력 평가
〇 컴퓨터 및 각종 교수-학습기기 조작능력 신장

4. S 3 선진화 사업 추진 ： 9S9백만원

□  교단선진화
〇 중학교 다목적칠판 구입《6然개) 753백만원 

〇 초등학교 무선어학실 설치(24교》216백만원

5. 교원연수 : 283백만원

□  유치원 교원연수(2과정 12명)

〇 유아교육 행정 전문과정 2명, 유아교육 전문과정

-  4 7  -

99 백만원

200백만원

14 백만원

969백만원

6백만원

10 명



□  초 둥  교 원 연 수 ( 9 과 정  109명 -전 문 직 포 함 )

〇 전 문 직  양 성 과 정 외  8 개 과 정

□  중 둥  교 원 연 수 (1 0 과 정  7 9 명 )

〇 부 전 공  자 격 연 수 외  9 개 과 정

□  미 국 현 지  어 학 연 수 (2 0 명 )

〇 당 홋  2 1 명 7 6 백 만 원 (추 가  敬 명 》

□  교원 컴퓨터 연수(1,CM0명》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연수(1»200명》

□  실업계 특수교과 교원연수<67명》

0  교사 실험연수《1과정 560명》
〇 중 둥  과 학 교 사  數)명，초 등  자 연 과  4效)명

□  연수여비 조정
〇 초 등 교 원 (4 과 정  감 327명 ) A r 形 백 만 원

〇 중 등 교 원 (3 과 정  감 187명 ) A 2 3 2 백 만 원

6. 실업교육 강화 : 213백만원

□  직업교육 확충
〇 충 북 직 업 교 육  종 합 축 제  1 0 백 만 원

〇 졸 업 생 을  활 용 한  직 업 교 육 (강 사 료 ) 3 백 만 원  

〇 실 고  CAD실 설 치 (청 주 농 고 》 2 0 0 백 만 원

188백만원

70백만원

181 백만원 

59백만원

29백만원 

103백만원

A 407 백만원

213백만원

54백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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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급식운영 및 시설비 지원 : 松0백만원 

□  조리보조원 인건비(초둥 4명) 然 백 만 원

□  급식 기구구입비 595백만원

〇 급식기구 구입(공립중8교，사립중1교》595백만원
- 청주남중, 봉명중, 청주중앙중, 남성중, 충주중앙중, 제천중, 옥천여중,

덕산중，한일중

8. 학교체육 진홈 ： 300백만원(■繼3 부3 》

□  순회코치 중원 (5명》 48백만원

O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162백만원
〇 선수 훈 련 비 명 》 】47백만원

-  당초 150명(42백만원》- 6花명U 燃백만원)중원

〇 출전 및 입상선수 격려 둥 15백만원

□  학교체육활동 지원 90백만원
〇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입상교 지원 30백만원
〇 지정종목 훈련장비 구입 於백만원

9. 교직원 사기 진작 : 513백만원

□  공무원 이전비 56백만원
〇 초등 : 220명, 중등 : 280명，일반직 : 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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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실환경개선(중학교 12교》
〇 교무실 0A시스템 설 치 _0*!1»00텍SJIiJ

10. 북지 • 후생 : 3,941백만원

□  퇴직수당 부담금( ‘99. 부족분)

□  의호■보험부담금(‘99. 보험료 언상에 대한 부족분》

□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〇 초 등 (2명》 3巧백만원
〇 중 둥(2명》 1必백만원
〇 일반직(11 명》 와4백만원

11 지원기관 시설확충 : 241백만원

□  연수시설 개선(단재교육연구원)
〇 시청각 기교재 시설 1伐백만원

□  도서정보 서비스체제 구축《중앙도서관》

1J 13 백만원 

1,909백만원 

719백만원

142백만원

99백만원

45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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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서면답변자료

Tap ;5奪1 C3  舊 —_當 ’2移署
중  〇 ，=〒 도  교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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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세 식 화 장 실  미 보 유 교  현 #

시군별 5  별 학교명 재래식 
화장실 수

수세식 〇| 보유사유 비고

충주 초 간쳐 초考_*舊 t.*.’  wAim 1 소규모학교

능암조 1 U

,  1 〇 » 2 M

목계 초 1
M

수상분교 1
«

매 현분교 2
M

중 가금분교 2
m

소계 10

청원 초 도원분교 2 소규오학교

금관초 2
H

갈산현•교 1
M

구성분교 1
n

소계 6

보온 초 아곡분교 1 소규오학교

옥천 초 대정분교 1 소규모학교/수원부족

영동 초 노송초 2 소규모학교

중 정수중 2 M

소계 4

괴산 초 외사초 2 소규 21 학교

신월분교 1 H

백마분교 1 «

소계 4

합 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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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교  급 식 심 시  ■ 황

충 청 북 도 교 육 청

전체학교수 급식 학교수
O 〇r|tT 정 형 태

비 고JiiTDp ̂
직 영 위 탁

청 주 24 5 5
*

충 혹T 15 9 8 1

제 천 11 6 6

청 원 9 4 3 1

보 은 7 7 7

옥 천 5 3 3

영 동 9 5 4 1

진 천 6 3 3

괴 산 13 9 8 1

음 성 9 5 5

단 양 7 5 5

계 115 61 5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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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교  급 식 심 시  현황

충청북도 교 육 청

교육청 학 교 명 전 체 급 식 운 영 형 태 비 고
학생수 학생수 직 영 위 탁

청주 중 1,241 1,037 〇
서원 중 1,376 1,103 〇

청 주 세광 중 1,013 720 〇
일신여중 1,034 521 〇
대성여중 1,025 515 〇 4 월3 일 급식예정
충일 중 i , m W技〇 〇
수안보 중 137 137 〇
신니 중 179 m 〇
노온 중 76 76 〇

충 주 산척 중 然 99 〇
앙 성 중 202 m 〇
주 덕 중 285 m 〇
복여 중 962 m 〇 4 원10일 급식예정
신명 중 219 137 〇 4 웠 6 일 급식예정
제천 동중 1,096 1,035 〇
봉양 중 160 160 〇

제 전
수산 중 71 71 〇
한 송 중 23 23 〇
백운 중 175 175 〇
송학 중 221 然 1 〇
문의중 173 157 〇

청 오 창중 437 350 〇
t ! 가덕 중 153 143 〇

현도중 93 95 〇
보 은 중 531 478 〇 4 월 3 일 급식예정
보덕 중 211 205 〇
원 남 중 151 151 〇

보 公TT 회인 중 歎 燃 〇

속리 중 期 期 〇

내 북 중 67 67 〇

보은여중 493 382 〇 4 월 3 일 급식예정
청산 중 209 2期 O  !

오 천 안 내 중 146 146 _ Q ________『_ᅵ____! .............................................사ᅵ

이 원 중 196 196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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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교  급 식 심 시  현 황

충 청 북 도 교 육 청

교육청 학 교 명 전 체 
학생수

급 식 
학생수

운 영 형 태
비 고

직 영 위 탁

영 동

용문 중 161 161 〇

황간 중 350 309 〇

상 촌 중 87 87 〇
학 산 중 110 110 〇

심천 중 116 116 〇

진 천
진천 중 6 45 645 〇
이월 중 210 210 〇
백곡 중 73 73 〇

괴 산

피 북 중 275 275 O  1
청천 중 157 157 〇 1

송면 중 72 72 〇
n  성중 135 135 〇
장 연 중 51 51 〇 I
ol n  꾸느”  i r  향 124 124 . ..〇 ..................
목도 중 132 132 〇  1

감 물 중 96 96 〇
중평여중 488 153 1 〇

음 성

음성 중 281 271 〇
대소 중 359 246 〇

삼성 중 275 266 〇

감 곡 중 206 185 〇
매괴여중 238 180 〇

단 양

단성 중 202 2敗 〇

가곡 중 77 74 〇

영춘 중 114 93 〇

별 방 중 52 30 〇

단산 중 75 38 〇

계 61  교 18,839 15.852 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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